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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60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開會式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2월 1일 (월 요 일 》11시 00분

開 會 式 順 (第 1 6〇@ 臨 _ 會  開 會 式 》

1- 개식

2 . 국 기 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 회  :의 사 담 당  김 영 구 》

(11 시 00분 개 식 》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⑩  의 사 담 당  김 영 구  (11 시 02분 패 식 )

지금부터  제 1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희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

먼저 국 민 의 례 가  있겠습니다 .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

이 상 으 로  개회식을  미•치고, 이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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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0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2월 1일 (월 요 일 》 11시 02분

議 事 B 程  ( 저1160회 임시회 재i 차 본회의 )

1. 재16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 ( 임시화》회기결정의건

2 . 충청북도립 학교설치 조래중개정조례 안

3. 20<沒년도공유재산관리계픽재4회 변경계획안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업 • 세출재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 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______________________
r n m r n  1

1- 경 과 보 고 ( 의사과장》

2. 재16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 (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

3.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래중개정조례안(교육감 재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재4회변경계획안(교육감 재출)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에산안《교육감 재출)

6.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재의)

(11A| 0 2 g  7H2|)

•  의장 이상일

의 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 었으므로, 제 160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롤  

선포합 니 다 .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신건환  공보감사

담당관은  출장으로, 정무 초등교육과장, 

임홍빈  중등 교 육 과 장 , 김검 과 학 실 업 교 육  

과장께서는  합동  장학지도  관계로  본회의 

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님들  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 과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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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0회 -제 1차 본 회 의 ]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

(의 사 과 장  발언대로  나 옴 》

⑩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 항입니다 .

2003년 11월 22일 지 방 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교육김'으로부터  교육위왼회  집회요구  

가 있어 2003년 11월 22일 공고 제 

2003-12호로  제 1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 고 하 였 으 며 ， 같은날  교 

육김■으로부터 충청 복도립 학교설치 조례중

개 정 조 례 안, 2003년 도공유재  산관  리 계 획 제 

4회 변경계획  안 ，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이 각각  제출 되 었 습 니 다 .

다 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를  

말씀드  리 겠습니 다.

지난  11월 25일 저U 期회 임시회에서  처 

리 된 충 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 안 ， 충청 북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  

례중개 정 조례 안, 충청 북도교육청  공공기 관 

이 용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은  같은 날 집 

행청에 이송 하 였 습 니 다 .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2003년도 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세입  • 세 출 제 3회 추 가

경정에산안  둥 3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  

습니 다.

이 상 으 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과 장  자리로  돌 아 감 》

⑩ 의장 이상일 

의사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 제16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 시 04•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 는  의사일정  저U 항 저U 60회충청 

복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 기 결 정 의 건 을  상 

정합니다 .

이번 제 160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일 

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 1차  본 회 의 에 서 는  충청복도립학교설치  

조례  중개 정 조례  안, 2003년도공유재  산관  리 

계획저}4회 변 경계획안, 2003년도충청북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둥 3건의 안건에 대한  제 안 설 명 을  

들으신  후  예 산 •  결 산 소 위원회를  구성하  

시 고, 12월 2일부터 12월 4 일까지 3 일간 

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5일에는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둥 3건의 안건읊  

처 리 하 시 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  

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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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60회 -제 1차 본 회 의 ]

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 160회 충청북 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읊  선 

포합니 다 .

► 참 조 : 의 사 일 정 안 (별 첨  1)

(끝에  실 음 》

3.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 조례 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개획제4회변경 

계획안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 시 07분 》

⑩ 의장 이상일

다 음 에 는  의사일정  저}2항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의사일정  저13항 

2003 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저14 회 변 경 계 획 

안, 의사일정  저H 항 2003년도충청북도교  

육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회 추 가 경 정  예 

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관 계 관 께 서 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관 리 국 장  발언대로  나옴)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 관리국장  이 장길 입 니 다.

존 경 하 는  이상일 의장님, 그 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 분 !

충북교육이  추구하 는  새로운  지%15과 목 

표가  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입니다 .

개 정사유는  2004년도  학교신설  • 폐 지 와  

실 업 계 고 등 학 교  운영체제  개편 및 초 • 중  

통 합 운 영 학 교  설치로  학교명칭 및 위치변  

경과  중 평군  설치에  따른  학교의 주소변  

경 둥 으 로  조례의  일부를  개 정 하 려 는  것 

입니다 .

주 요 골 자 률  말씀드리면, 공 교 육 화  기반  

조 성 을  위하여 청주  덕성유치원  외 4개원 

에 단 설 유 치 원 을  신설하고  유 아 교 육  기회 

확 대를  위하여  용성 초등학교 병 설 유 치 원  

외 3개원을  개원하며, 과대, 과 밀 학 급  해 

소  및 택 지 개 발 지 구  내 유입학 생 을  수용  

하기 위하여 각각  청주  주 중 초 등 학 교 , 제 

천 내 토 초 등 학 교 와  산 성 초등학교, 봉 덕 초  

둥 학교, 서 경 초 등 학 교  둥 5개 학교를  신 

설 • 개교하는  것입니다 .

또한, 단설유치원  설립 및 원 아 수  감소  

에 따라  덕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8개 

원을  폐지하 고 , 농촌교육  발전율  위 한  소  

규모  학교  통 •  폐합에  따른  청원 가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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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60회 -재 1차 본 회 의 ]

등학교상야분교장  및 낭성초등학교갈산분  

교장을  폐지하며,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 

제 개편에  따른  제천 공 업 고 등 학 교  명칭을  

제천디지  털 전자고등학교로, 초 • 중통합운  

영학교  설치에 따른  제천중학교청풍분교  

장을 청 풍중학교로  변경하는  것과 장락초 

둥학교병설유치원  외 3개교에  대한  지적 

정리 및 토지 합병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것이며, 중평군  설치로  중평초  

둥학교병설유치원  외 3개원과  중평초등학  

교의 7개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 

다.

ᅳ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별첨  2)

(■ 에  실 음 》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 

회 변경계획 입 니 다 .

본 변경계획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 유재산관리조례  제 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저|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공  

간 및 여1 •체 능  교육활동  장소로의 활용 

과 수 요 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  모 충초등학교  외 3 

개교에 다목적교실  4,430irf 를 추}득코자 

39억 9,760만을 투자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력제고  여건을  조성코자

청주고등학교에  도서관  l ,157 rrf 쁠 9억 

5 ,65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것이며, 

를러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 

하여 폐교재산인  보 은 동 광 초 등 학 교 학 림 분  

교장  부지에  16억 431만원을  투자하여  롤 

러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ᅳ 참 조 : 2003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픽 제4

회 변 경 계 픽 안 (별 첨  3)

(끝에  실 음 )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 정 에 산 안  

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 경 정 예 산 안 은  저^회  추 

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추가  지원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국고보조금, 지 방 자 치 단  

체 일 반 회 계 부 담 수 입 과  교육비특별회계  자  

체수입을  재원으로  학교신설,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시설 확보, 학교급식 및 보건 

시설 현대화, 교육 정 보 인 프 라  고도화, 학 

교현장  교육훨■동 지원에  중점을  두 고  편 

성하였습니다 .

추 가 경정에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 

조 1,096억 600만원에서  112억 4,900만원 

이 증액된  1조 1,208 억 5,500만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

세입에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89억 4,9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5억 

원 ,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8억 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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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음 으 로  세출에산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 다목적교실  및 도서관  시설비 둥에 

78억 1 ,800만원, 교육시책  추진 및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31억 6 ,900만원, 예비 

비로  2억 6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細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  

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4》

(끝에  실 음 》

2003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제3회 추 가 경 정 에 산 서 안 (별 책  1》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  제3회 추 가경정예산서안  사항별설명  

서 (별 책  2 》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 

자료(별책  3)

교육위원님  여러 분 !

금번 제 3회 추가경정예 산 안 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 부 금  둥은  목적에  부합되게  

편 성 하 였 고 ， 학교현장  교육활동  지원에  

우선하여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금년  모 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주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 탁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기 획 관 리 국 장  자리로  돌 아 감 >

⑩ 의장 이상일

기 획 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중  충청북  

도립 학교설치  조례중개  정 조례 안과  2003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저H 회 변경계획  안은  현 

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협의를  통하여  

저|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 리 하 도 록  하겠  

습니다 .

6 . 에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U 1AI 13분 )

⑯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저15항 예산 • 결산소위원 

회구성의건읊 상정합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 출된 2003년도충정 북도교 

육비 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외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 • 결산소위원회는 의장 

을 저神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에 

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여섯 분의 위왼 

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즉시 예산 . 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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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예 산 • 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5일 저|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우1원을 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번 저U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용 

위원님과 송대헌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U 시 15분 산 회 》

〇 출석위원  : 6 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룬,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

0 출석공무원  : 10명

교 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 픽관리국장  이장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권묵  

총무과장  김진성,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 부 록

-  의사 일 정 안 (별 첨  U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픽저|4회변경계획안(별첨  3)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 별 청 이

※ 별 책 부 록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제3회 추 가 경 정 예 산 서 안 (별  책 1)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 2》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3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주요사업  

설 명 자 료 (별 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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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2월 5일 (금 요 일 》 11시 00분

議 事 B 程  ( 짜 60회 임시회 저|2차 본회의》

1- 충청북도립 학교설치 조례 중개정 조례 안

2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겨!획안

3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7*세입 • 세출재3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교육감 재출》

2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재4회변경개픽안(교육감 재출)

3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재3화추가경정에산안(교육감 제출》

4 . 결의문채택의건(성영용 위원 외 5인》

(11 시 02분 개의》 았습니다 .

•  의장 이상일

의 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160회 충 청 복 도 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 합 니 다 .

오 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  

께 서 는  시 - 도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안 

용 균  기 획 관 리 과 장 께 서 는  도의회  참석으  

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

위 원 님 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 조례 안

2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개픽제4회변 

경개픽안

⑩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충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의사일정  저 ^항  

2003년 도 공 유 재  산관리  계 획 저}4회 변 경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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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일팔 상정합니다 .

충청 북도립  학교설치  조례중개  정 조례 안과 

2003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획저H 회 변경 계획 

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일 제 1차 본회 

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 

으신  바 있고, 12월 2 일， 3일 양일간  현 

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개정 및 취득사  

유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 

고, 질의 • 확인한  바가  있어서 질의나  토 

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 겠 습 니 다 .

그러면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 1항 충 청 복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충청  북 도 립  학교설  치 조례  중개  정 조 례 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2003년도공유재  

산관리  계획 제 4회 변경계획  안에 대하여 이 

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왼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2003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획저M 회 변경 계획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3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 세출재3회추가경정예산안

(U A | 02분 )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 항 2003년도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별회  계세  입 • 세 출 제 3회 추 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본 건에 대하여는  에 산 •  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

에 산 •  결산소위원회  김남훈  위원장님께  

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  

로 나 옴 》

■  에산 •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남운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남훈  교  

육위원입니다 .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3년도충청북도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희 추 가 경 정 에  

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 고 드 리 겠 습 니 다 .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11월 2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 출 되 었 으  

며, 12월 1일 저U 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  

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중  특별교、부금과  

지 방 자 치단체토부터의  법정전입금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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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중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12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 도충청 북도교육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수정안이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원에  따 

라 원 안과  함께 병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 리 겠 습 니 다 .

제안설명의  주요내 용 은  보 고 서 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을  말씀 

드 리 면 , 본  추경에산안에  대하여 추가되 

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둥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 

도있게  검토한  바,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  

는  기정예산액  1조  1 ,096억 632만 2,000 

원보다  135억 5 ,303만 6 ,000원이 증액된  

1조  1 ,231억 5 ,935만 8,000원으로, 세입 

예 산은  국가부담수입  91억 3 ,747만 7,000 

원과  지 방자치 단체 일 반회 계부담수입  26억 

1，600만 원 , 지 방자치 단체교육비  특별 회 계

부담수입  17억 9,955만 9,000원이 중액 

편 성 되 었 으 며 , 관별 재 원 내 역 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출 예 산 은  학교교육에  94억 4,794만 

4,000원 ， 교육행정에  16억 6 ,679만 원 ， 기 

타경비 24억 3 ,830만 2 ,000원이 중액 편 

성되 었습니다 .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에 

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본 추경예 산 안 을  심사한  종합의 

견율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번  2003년 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세입 • 세출제3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은  특별교  

부금  둥 국가 부 담 수 입 과  지방자치단체일  

반회게부담수입, 재산매 각  수입 둥의 재 

원으로  다목적교실, 학교도서관  현대화  

둥  쾌적한  교 육 환 경 을  위한  시설사업  지 

원사업과  교 육 정 보 인 프 라  고 도 화 를  위한  

컴퓨터 구입, 기타  교육활 동  지원  둥을  

중점으로  하여 추 가 경 정 에 산 안 을  전반적 

으로  적정히 편성 하 였 다 고  판단 됩 니 다 만  

예산배분에  있어 가능한한  지역간, 학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 시 고 ， 다목적교실  둥  시설사  

업의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  적합한  위치 

선정 둥 학교별 중장기 시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교육시설이  배 

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율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

다음  심 사 결 과 률  말씀드리면, 2003년도  

충 청 복 도 교 육 비  특별  회 계세  입 • 세 출 제 3회 

추가 경 정 예 산 안 은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 

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 

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끝으로  그 동안  에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렵 

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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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 로  심 사 보 고 를  마치겠습니다 . 

감 사합니다 .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위원장  자리로  

돌 아 감 )

[재 160회 -재 2 차 본 회 의 ]

•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서(별첨  5》

(끝에  실 음 》

•  의장 이상일

김 남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에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에 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 

론 을  생략 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 결 하 겠 습 니 다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은  에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에 서  심사한  대 

로  의 결 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세 입 • 세

출제3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결의문채택의건

(11 시 09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저14항 결의문채택의건  

을 상정합니다 .

발의하신  여섯  분의 위원을  대표하여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영 용  위원 발언대토  나 옴 》

⑩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 육 위 원 입 니 다 .

신 행정수도특별  법, 국가균형 발전특별 법

및 지방분핀특별법  둥  3대 특별법 을  조속  

히 제정하여  올 바 른  교육자치  실현을  촉  

구하고자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교육위원  

께서 발의하신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 안 설 명 을  드 리 겠 습 니 다 .

먼저, 본  결의문의  제 안 사 유 를  말씀드리  

면, 신행정 수 도 건 설 특 위 구 성 안 이  2003년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심사가  

지 연 되 고  있는 바, 우 리 나 라  교육은  세계 

에서 유 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도편 

에 집중되고  지 방 교 육 은  낙후되어  지방과  

수도된의  교육 격 차 가  점중하 고  있어 신행 

정수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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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회 -제 2 차 본 회 의 ：！

방분편특별법  둥 3대 특별법의  조속한  제 

정을  통하여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자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존 경 하 는  의장님, 그 리 고  동료  위원님 

여 러 분 !

본  결의문  채 택 을  계기로  3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 

되 기 를  바라는  마음에서  왼안대 로  채 택 하  

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  중 

촉 구 사 항 을  낭독하여 드 리 겠습니다 .

첫째, 국가  장래를  위한  냉철한  판단과  

대승적 차원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조 

속한  제 정 을  촉구한다 .

둘 째 ，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 

행되는  지 방 교 육 자 치 를  일반자치에  통합  

하• 려 는■ 정 부의 게악논、의 족 :각 중딘• 할

것을  촉구한다 .

셋째, 교 육 위 원 회 를  독립형  의 결 기 구 로  

하여 올 바 른  교 육 자 치 롤  실현할  수  있도 

록  지방분진특별법  제 정 을  촉구한다 .

넷째, 정부와  국 회 에 서 는  헌법이 보장  

하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증 

립성을  이념으로  완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촉 구 한 다 .

다 섯 째 ， 국 회 의 원 들 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금년내  3대 족별법 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03년 12월 5 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 규강, 교육위원

김남훈, 송 대 f i , 이기수, 성영용 . 

(성 영 용  위원 자리로  들 아 감 》

ᅳ 참 조 : 결의문채택 의 건 (별 첨  6 》

(끝에  실 음 )

⑩  의 장  이상일

성 영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 셨 습 니 다 .

방금  성 영용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  

을  생략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 론 을  

생략 하 겠 습 니 다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

의사일정  저14항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  

여 이 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왼 있음》

네, 이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결 의 문 채 택 의 건 은  원안대로  가 결 되 었 음 올  

선 포 합 니 다 .

오늘  채 택 한  결의문은  즉시 관계기관에  

이 송 하 도 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 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 2차  본회의  산회 및 저}160회 충 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 니 다 .

(11 시 M 분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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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운,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〇 줄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완', 조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통빈,

과학실업  교육과장  김 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완, 평 생교육체육과장  김 권 묵, 

총무과장  김진성,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 부  료/V、 [ *——»

-  20及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별 청 5)

-  결 의 문 채 택 의 건 (별 첨  6 )

[제 160혁 -제 2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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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항

2003. 12.

의̂ᅡ국장 〇 l 상  기  〇 \  八 Y 7 、





(별첨  1)

日 I 1용、、1 :지 M

策 1期 M  忠況北植敎舍;委唱 ■ (臨 時 會 ) 2003. 12. 12. 5.(5 m n

附 14- 備 .'t八

12월 1일(월) 
(11:00》 □  개 회 식  

[ 제 1차 본희의 ]

1. 제1혀)회 중정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결정의 건
회 )3, 12. 12. 고:3일간: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 계 획 저j4회 변 경 계 획안( 제 안설 명)

4. 2003년노숭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 • 세줄제3회 

추가경 정 예산안 ( 제안설명)

5. 예산•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소위원회 활동
〇 예산 •결산소위원회

12월 2일(화》| □  소위원회 활동

예 산 • 결산소위원회
12월 4일(목》

1 □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회

12월 5일(금》 
(11: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립 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 저14회 변경 계 획안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 .  

추가경정예산안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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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의 안번 호 제 ，쇼公 ■나 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 북도립 학교설치 조례 중개 정 조빼 안

제 출 자 충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3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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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립 학교설 치 조빼 중개 정 조래 안

제출년월일 : 2003. //.及：

제 출 자: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0  _ 학년도 단설유치원 •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신설과 원아수 감소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소규모학교 통 • 폐합에 따른 초등학교분교장을 폐지하고, 

〇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학교명칭 변경과,

〇 초 • 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학교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

0  충청북도 증평군 설치에 따른 증평군 지역 학교의 주소 변경과 지적정리 

및 토지합병에 따른 주소 변경으로 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O 20W 학년도 단설유치원 5개원, 병설유치원 4개원 및 초등학교 5개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설립 및 원아수 감소에 따른 병설유치원 9개원 폐지와 소규모학교 

통 • 폐합에 따른 분교장 2개교 폐지(안 별표4 및 별 

〇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제천공업고등학교 명칭을 제천디지털 

전자고등학교로 변경(안 별표 1).

0  초 • 중 통합운영학교 설치로 제천중학교청풍분교장을 청풍중학교로 명칭 및 

주소 변경(안 별표:3).

〇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평군 지역의 12개 학교의 주소와 지적정리 및 

토지합병으로 덕성초등학교외 4개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1 • 

별표3 • 별표4 및 별표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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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조례개정 변경 내용

〇 학교신설

- 단설유치원

1 유치원명
위 치 개원년월일 설 립  사 유

덕성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866번지 2004. 3.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주 남 ■치 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2109번지 2004. 9.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삼양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_1번지 2004. 3.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대소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ᅳ1번지 2004. 3.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단양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2004. 9.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교년월일

------ ----------------------
신 설  사 유

주 중 초 등 ^교  
병설유치원

^ 창북도 ^호주시 상당구 주중동 1B3 번지 2004. 3. 1 유아교육  기회확대 |

용 성 ^등 학 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싱당〒• 용 #동  2840번지 2004. 3. 1
1

유아교육  기 회확대 |

봉덕초등학교 

병 설 ^ ^  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553번지 2004. 3. 1 유아교육  기회확대

서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81번지 ; 2004. 3. 1 유아교육  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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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개교년월일 신설 사유

산성초등학교 중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8번지 2004. 9. 1 용암(2》지구학생 수용

:고:文 도 ᄃ: 치-ᄀT ~否-조'系'■아丄丄 ^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B -3 번지 2004. 3. 1 율량초등학교분리

봉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S 3번지 2004. 3. 1 봉명• 신봉지구 
숲卜낭 수용

서경초등학교 충청분도 청려시 흥던구 가경동 15松번지 2004. 3. 1 71••경 _  지 구학생 수용

나m 등학교 i충청북도 제 해  해 원 고 허 2004. 9. 1 신백초등학교분리

0  학교폐지

- 병설유치원 폐지

명 칭

T '
우! 치

{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덕 성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중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56번지
2004. 3. 1 1단살， )， 로 개 편

i

중 주 남 산 초 등  
학교병^유•치원 중청북도 중주시 용산동 2109번지 2004. 9. 1 |단■유兵W 으로개편

|

낭 성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粉4 번지 2004. 3. 1 |원아수  감소
' _ _ _ 1 . 시___ ____ _________

삼 양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4번지 2004. 3. 1 단설유ᄎ병으로 개편

둔聲등학2덕평 
等5■ ■ 치 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2004. 3. 1 원아수 감소

남?往i 학2 닥 i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2004. 3. 1 원아수 감소

대 소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 2004. 3. 1
i

단 ■ 으 로  개편

단 양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앙읍 도전리 4(及번지 | 2004. 9. 1
단 ■ •차 S 으로；，편 
(단양_ 원

상진초등학교  
병 설 유 치 원

충청북도 딘양군 단양읍 상진리 쪄번지  : 2001 9. 1
단 ■차 원 으 로  개편 
《단양유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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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교 장폐지

명 칭 위 치 폐지 년월일 폐지 사유

보성초등학교 
갈산분교장

충창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社리 341-1 번지 2004. 3. 1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가덕초등학교 
상야t 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 번지 2004. 3. 1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j

〇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변경전명칭 변경후명칭 위 치 변경 년월일
변 경 사 유  |

1

제 천  공 업  
고 둥  학 교

제 천 디지털 
전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60번지

2004. 3. 1
경업계고등학교  운영|
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변경 1

〇 초 • 중 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교명 • 위치변경

명 칭 명 칭
위 치 | 설치년월일

f '

제 천
변경전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번지

변경후 청풍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_3번지
2004, 3. 1 
(본교승격》

〇 주소변경

- 지적정리 및 토지합병에 따른 주소변경

학교명 T * IT 치 변경사유

장락초등학교  

병 설 유 치 원
변경전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成6-9번지 토지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6번지

덕성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56번지 지적정리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335번지

동주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72번지 지적정리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지

장락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26-9번지 토지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後6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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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

학 교 명 구 분 치 변 경 사 유

증평초등학교  
병 설 유 치 원

변경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6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6번지

죽리초등학교  
병 설 유 치 원

변경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중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죽리 3(炎번지

삼보초등학교  
병 설 유 치 원

변경전 중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0S2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도안초등학교  

병 설 유 치 원
변경전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증평초등학교
변경전 중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죽리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죽리 3敬번지

삼보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05_2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歎그번지

도안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증평  중 학 교
변경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리 600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00번지

증평여자중학교 변경전 중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뵌번지

증 평 정  보 
고 등 학 교

변경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뵌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성번지

증  평 공 업 변경 전 중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리 6계번지 증평군 설치에 따른 
주소 변경고 등 학 교 변경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2)번지

□  참고사항

〇 신 • 구 조문대조표  

〇 관계법령 발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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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제 천 공 업 고 등 학 교 "를  "제 천 디 지 털 전 자 고 등 학 교 "로  하고, 

중평정보고등학교 및 증평공업고등학교의 위치란중 "괴산군"을 각각 "증평군"으로 한다.

별표 3중 제천중학교청풍분교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증평중학교 및 증평여자중학교의 위 

치란중 "괴산 군 "을  각각 '"증평군"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청풍중학교_ _ _ _ _ _ 천시—청¥ 면 물태리_____1M_3번지__________ _______1

별표 4의 덕성초등학교 위치란중 "放6번지"를 "1335번지"로 동주초등학교의 위치란중 "272 

번지"룰 323번지"로, 장략초등학교의 위치란중 "626~9번지"를 "626번지"로 하고, 증평초등 

학교, 죽리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및 도안초등학교의 위치란중 "괴산군"을 각각 "증  

평군ᄍ으로 하며, 용담초등학교란 다음에 산성초등학교란을, 북일초등학교란 다음에 주중 

초등학교란을, 봉정 초등학교란 다음에 봉덕초등학교란을, 경산초등학교란 다음에 서 경 초등학 

교란을, 신백초등학교란 다음에 내토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낭성초 

등학교갈산분교장 및 가덕 초등학교상야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 산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8번지
주중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73-3번지
봉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553번지
서경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M번지
내토초등학교 중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32번지

별표 6의 산성유치원란 다음에 덕성유치원란을, 서원유치원란 다음에 충주남산유치원, 

삼양유치원, 대소유치원 및 단양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덕성초등학교 

병 설 유치환 충주남산초등학교병설 유치 환 낭성 초등학교병설 유치환 삼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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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초둥학교덕 평분교장병 설유치 관 남신 초등학교 덕 생분 교장 병설유치원, 대소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삭제한다 •

덕성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866번지
중주남산유치원 중청북도 중주시 용산동 2109번지

삼양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 번지
대소유치 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 번지
단양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별표 6의 북일조등학교병설유치 원 란 다음에 주중초등학교 병 설유치원 란을，원봉조등학 

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용성조등학교병 설유치원 란을，봉명 초등학교병 설유치 원란 다음에 봉덕초 

둥학교병설유치원 란을*，경 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 경 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耳 장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述的번자'를 "沒6번자'로 하마 증평초등학교병설유 

치환 죽리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삼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도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 

치란중 "괴산군"을 각각 "증평군"으로 한다.

주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73-3번지
용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840번지
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553번지
서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S4번지

부 칙

①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중 산성초등학교, 내토초등학교 

및 별표 6중 충주남산유치원, 단양유치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병설유치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별표 6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주남산초등학 

교병설유치원 , 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상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개정전의 규정 

에 의하여 200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206



A 1 . 구 ; ^ 무  r l j T ^ i i :I_ ;  I I ᄉ y 1 ^  며  |」L」L L

[별표 1〕
고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제 器 按 ■ 교

증 평정 보 고등학교

증평공업고등학교

(생 략)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편번지

충청북도 M S  증평읍 증천리 ■ 번 지

；■ 神자팀저자 

고둥학교
(현 행 과  같 음 )

——  親 군 ...................................

. . . . 증평군

^  대비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명시함.

[별표 3〕
중  학  교

현  ᄆ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제 !»

端 ^

중 평 중 학 교

중평여자중학a

충청분도 ■ 시  ■ 며  ■ 리  스 ■ 지 청 퓨 중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리  1 . 3 번지

• ■ w ■ *증내향근극* * » » * * « • • * •

- • * .........................................

충청북도 권싶군  증평읍 증천리 600번지

충청북도 권산군 증평읍 초중리 11뵌번지

졌 대비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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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덕성초등학교 충청분도 청주시 상당구 옵 향  粉번지 • • • • • • • • • •  1제번지

용담초등학교 중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번지 ..............- ....................

5소! 설 > 十 •* 성 초등학교 1층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유 438버지

보십ᄎ e 하교 戶、눗1的 n  입ᄌ1上1 A i m  :고:고우 40Q H I -7]작 H :요 0 났f 보 6 '8 ^ ^ -  '〇 " 1 '̂1 ' 〇 6 1 6 o  ' ^ t3"')

<시 주중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목 1B 3번지

봉정초등학교 중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141번지

<̂ 1 봉덕초등학교 ■북 도  청주시 흠덕구 봉명동 ■번 지

경산초등학교 중청북도 청주시 통덕구 가경동 1513번지 * • • * " * - * * • - • • *  ̂ *

<신 살 서경초등학교 중청북도 청주시 휴덕구 가경동 1584번지

동주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1 번즈) ......................... ... ....  • 3Z 3변지

신백초등학교 중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2-7번지 * * - * * * .............. * .................... * ' * *

<̂ 1 내토초등학교 충청북도 ■ 시  시백동 132번지

장락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 , 번지 • • …  - ! *  .....................웬번즈]

남성초듀학교
중창북•도 첫워군 남성며 갖今후리 3414 생 초

：엔 표 1삼 
■초유학교

■북 도  청워구 가덕면 상야리 3514번지 生
쏘}:분교장

증평초등학교 충청북도 권i S  증평윱 증평리 ■번 지 * • • • j 년 5 ............................

죽리초등학교 충청북도 권산£ 증평읍 죽리 308번지 . . . . . . … …  ............................

삼보초등학교 충청북도 M l  증평읍 초중리 번지

도안초둥학교 중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沒번지 : ................. * * • * 증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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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비 표 에 는  변 경 되 는  사 항 만  명 시 함 .  

[별 표  6 〕

유  치 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산성 유치원 

<£
서 원 유 치 원  

< i l 

〈신 

< 1 1  
스소!

덕성초듀학교

북 일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신

원 봉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A|

봉 명 초 등 학 교
병설유치원

<신

경 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신

충주남산초유학교 
병섬유치원

장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성초#학교  ; 
병설유치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옛번지 

설〉

중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있7번지 

설>

설>

중청■복•도 청주시 •상당구 읍및동 6 6 번지

， 북도 청주시 구 주중동 ■ 번 지

，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我번지

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5 번지

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 번 지  

설〉

총첫복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버지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 번 진  

충청4 도  청워구 例 면  이목리 1 例

덕 성 유 치  워 •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옴릿동 1866버지

충주남신유차워 i 중청■복•도 중주시 용산동 2109버지

삼 양 유 치  워 i 총첫봉도 옥처군 옥처읍 마 制  光버지

대 소 유 치  워 1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效고버지

단 양 유 치  워 i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各 도적리 4枝번지

<삭 j j i 는

주 중 초 듀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표 3버지

裝 ™ 또 ■

著덕초등학교

병설윤츠1원

서 경 초 등 학 교

충청분도 청주시 흥덕구 봉평듀 5 5 3 버지

병설  유 치  원 

〈삭

총처要도 청주시 휴덕구 가경듀 1581버지

* « « • | » * » * * * * * * • • * * •  향1지
I — u
j

<삭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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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질 ^ ^ ^ 놓  I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월 ! _ b 裝 산 리 ■ ■ ， 뺀

증 평 초 둥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쉽북도

M  번지

|읍  증평리 ■ 번 지

죽 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I충청북도권산군 증평읍 벤 지

i 충 청 북 도 권 ® 증 평 읍 초 중 리 11(&2번지

도 안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남신초듀학교 덕 생» |"  » " ■  I n ~ i W i i „ ~ l i  II I, ,1, Q .

基 ■ ■ 途 座  
대 소 초 등 학 교

병 섬 유 치 워  

단 양 초 듀 학 교

11A M A
상 진 초 등 학 교

병설  유 치  워

청북도 권산군 도안면 화성리 歡번지 

으，分구 헤 名 • 사 乂 94버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的변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〇f|읍  도진리 405변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음 상 진 리 ， 번지
-  " ^ T  n a i l   . l w u ^ j a c  ! 1—1 T — — M ju fc — I 己■，•■丄 i j  I _ _  , - i

€삭 

C삭

〈스}'
. . . .  . r i .

〈i fs',n

〈삭

초

j l >

증평구

증평군_  \d I  w i <  »  W *

즈成구 〇 {S xL

증평 i

^  대 비 표 에 는  변 경 되 는  사 항 만  명 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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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 립 . 경영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 

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 

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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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의 안 번 호 제 / h  —乂 호

의 결
여 월 %31一 t=i xd.

2003년 월 일 

(제 희)

2003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제 4 희  변 경 계 획 안  i
!<：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출
^  월 일

2003년 / /  월 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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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 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제 4 회 변 경 계 획 안

제출년월일 : 2003.//. 와.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 제 안 사 유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4회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 주 요 골 자

O  주I 득
(단위:mV 식/천원)

구 기 관 명 사 업 명 I 수 량
I 추정금액

모충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 1,110 1,005,600
봉정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I 1,242 1,096,000

건 C 3든 성남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 1,100 1,010,000
남신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 978 886,000
청주고등학교 도서관 신축 i 1,157 956,500

소 계 1 5,587 ! 5 4,954,100
공작물: (구) 동광초 학림분교 ■  러경기장 신설 i 1 1,604,311
합계  ; 6,558,411

3. 제 안  근거

O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O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조

4 . 참 고  사 항

O  건물 및 공작물 취득 배치도 6부 : 붙 임

의안
번호

제 / 分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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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 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제 4 회 변 경 계 획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총 괄 표
( e  위 :면 /식 /建 원 )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 수
수 량  | 금 액 건 수 |  ^  j 건 수 수 량  | 금 액

취

계

： 토 지
; 1 i I
! ! ! ! !

*74 C3
견  W | ： 5 I 5 ,5 8 7  j 4 ,9 5 4 ,1 0 0 5 5 ,5 8 7  ! 4 ,9 5 4 ,1 0 0

7 | E  ̂ j L ........ᅭ !. . . . . . . . . . 1 ! .. 1 卜 ，6 0 4 ,311丄 _ 느 1 : 1 ,6 0 4 ,3 1  1

1.
0H  입

토 지  i I i ! ! !

-7j  C 3
{ j  트 ： ! 1 !

! 1« 1
! ：
i ：

: 기 타 ： J  i ! ! ：
! ；I :

| 토지  j ; ； ! i I ! ;
:  ̂ ! ； i i :
; i i ； ； !

2.
교 환 건 물 ! ： ； ； I ! ........

；
j

기 타 ： ; i 1 j
' ； ； | 공

3.
기 타

토지 : ! 1 1 I
」 I .......… 一- …  __ I

I

| | 5 | 5 ,5 8 7 4 ,9 5 4 ,1 0 0  | 5 5 ,5 8 7  } 4 ,9 5 4 ,1 0 0

기 타 ! i 1
!

1 1 ,6 0 4 ,3 1 1  j 1 1 j 1 ,6 0 4 ,3 1 1

처

분

계

토지 ； 1
1 !

j
|

건 물
! !; (

j

I . ... !

기 타 ; !
I
(

|

4,
매 각

토 지
 ̂ j
： !
! i

|
j

긴 모
T 1

> 1

i
j
!

기 타
i < I

5.
양여

토지
1 l
i ! j

74 S ! !
; J

기 타
T ~ —~ T "™~~~

I !
!

토지
j - 「 기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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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 위  : m ，/ 식 /천  원 )

재 산 의 표 시 .... 、 ■ ■
추 정 : 추| 득

취 득  사 유

j

系1 드
소유자 i 비고

1
!

기 관.명 구 분 소 재 지  |
■ - - *

수 량
가- 액 시 기

I
I

£ §  초 건 CD효 모충동 372 ； 1,110; 1,005,600
! 2004년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 육 감 ：

보；어：文:〇 〇 -丄- 건 봉명동 2141 ( 1,242 1,096,000 2004년 
하반기 교욱환경개선

우
■一' 〇 ~y r

성남초 건 〔3경교현1 동 2 9 3、
I

1 ,100; 1,010,000 2004년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

남신 초 건 C3S' 읍내리 757-6 ; 978: 886,000 2004 년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 육 감 ;

청주고 건 〔3트 복대동 869 ； 1 ,157 s 956,500 ■  4 년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건물 계 |
5,58 가 4,954,100 I ■'

1
(구》동광초 

학림 분교 공.

I

중동리 9시 I
I

i !
1,604,311 2004 년 

하반기

를러 선수육성 및 
학in 체 육활성화 
도모

교 육 감 !

S- 계 I
、 \
\ \ 6,558,411
i I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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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충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  도 소 재 지 ' 지 번 구  조
수 량 .

(nf)
추 정 가 액  

(천 원 )
사  유

다 목 적  교실 〇 초■■도■그- <三> 〇 372 철 콘 슬 1 ,110 1 ,005 ,600 교 육 환 경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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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정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수  량

■ WX-

추 정 가 액

m m 사 유

다 목 적 교 실  i •보*  〇4 도  〇» 〇 〇 21 41 S  든技，•슴S  »■一 S 1 ,2 4 2 1 ,0 9 6 ,0 0 0 교 육 환 경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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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성남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_ ; , • -  ■
〇 I ■—

중 노 소 재 지 지연
— r  

- ¥ 丄: 니’.:m : 'd  • : : :

( m"  식)
추정가액I <3 남 \ |

/ x4 0 lS (신 선 7 ，

 ̂기 ,

사  유
:: … . . ■ ■ . ' _

다목적 교실 교현 1 동 293 척 또t q  •길•
c  i一 S  c r  ■一匕 1 ,100 1 ,010,000 교 육 환 경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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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남 신 초 등 학 교  건 물  취 득  배 치 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수 향

( m*) 《천 원 }
사  유

다목적 교실 읍내리 7 5 7 -6 十j ;귀 —人•*CSl3 丄 —~~7S  S 978 886 ,00 0 교 육 환 경 개 선

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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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고 등 학 교  건 물  취 득  배 치 도

%  도  - 소 .게 지 지 번

， f ■ ■> ^
'  w 十*

r r  ^  a “ i f )  "

■ ■ ■ ■ I
■ ■ ■ ■ ■

-

-기> 之- ; - y . ' , , y - - ' y 广,〜''으 」̂ , ;  ■ ■ '  - . . . . .  :'
화: : : : : . '， :■며，A f '  r̂r

. . . . . . . . ■ ，. . . ■ _  .~TT"

도 서 관 복대동 869 철 콘 슬  1 ,157 956 ,500 교 육 환 경 개 선

o o m  & s c m e < M  a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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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은  (구 ) 동 광 초  학 림 분 교  공 작 물  취 득  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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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의 안 번 호 ^ l / / p  상호

의 결

년 월 일

2003. 11. .

(제 회)

2 0 _ 도  충청북도교육미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3회 추가경정1 산(안)

제 줄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년 월 일1, 1一 T c i  xrL 2003. 11. ) 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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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년도 충청북도교육버특별회계 제입 •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2003. 11. :公 '

제 줄 자:중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저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희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골 자

〇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1,096억 632만 2천원에서 세입 • 
세출 예산 각각 112억 4,911만 8천원이 증액된 1조 1,208억 5,544 
만원으로 편성,

〇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89억 4,955만 9천원, 지방자치단체 일 
반회계 부담수입 5 억 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7 
억 9,955만 9천원을 증액하여,

〇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94억 964만 4천원, 교육행정 15억 7,660만 6 

천원, 기타경비 2 억 6,286만 8천원을 계상 하였음.

□  예산 (안 》： 별책

□  사 항 별  설명서  : 별책

의안
번호 /  6 v ᅳ多

224 -



(별 첨  5)

고 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 정 예산(안)

2003. 12. 5 .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 정 예산(안》

1. 심 사 경 과
가 . 제 출 일 자  및 제 출 자  : 2 0 0 3 년 i i 월 2 2 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나 . 상 정  및 회 부 일 자  : 2 0 0 3 년  12월 1 일 제 i 차  본 회 의  

다 . 수 정 안  제 출 일 자  및 제 출 자  : 2 0 0 3 년  比 월  4 일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_

라 . 수 정 안  회 부 일 자  : 2 0 0 3 년 12월 4 일 

마 . 소 위 원 회  심 사  

〇 제 1차  소 위 원 회 (2 0 0 3 년  12월 1 일 )

〇 제 2 차  소 위 원 회 (2 0 0 3 년  12월 4 일 )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 안 설 명  :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

가 . 제 안 이 유

지 방 재 정 법  제 3 6 조  및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재 무 회 계 규 칙  제 16조 의  규 정 에  의 거  

편 성 한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저18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심 의  • 의 결 을  얻 

고 자  함 .

나 . 주 요 골 자

〇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은  기 정 예 산  1그09,6 0 6 ,3 2 2 천 원 에 서  세 입  • 세 출 예 산  각 각  13 ,553 ,036천
、 ， -  I U - - . _ _ _ nn- - —  I -

원 이  증 액 된  ^ 2 3 ,1 5 9 ,3 5 8 천 원 으 로  편 성 한  바 ,

〇 세 입 예 산  중  국 •가 부 담 수 입  9 ,137 ,477천 원 , 지 방 자 치 단 체  일 반 회 계 부 담 수 입  2 ,6 1 6 ,0 0 0 천 

원 , 지 방 자 치  단 체  교 육 비  특 별 회  계 부 담 수 입  1 ,799 ,559천 원 을  증 액  하 여 ,

〇 세 출 예 산 에  학 교 교 육  9 ,447 ,944천 원 ，교 육 행 정  1 ,666 ,790천 원 , 기 타 경 비 로  2 ,4 3 8 ,3 0 2 천 원  

을  계 상 하 였 음 .

3. 질의 및 답변  주 요 내 용  : 생략.

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 당 사 항  없 음 .

5.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2 0 0 3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에 대 하 여  추 가 되 는 - 

세 입 재 원 의  교 부 목 적  이 행 과  재 원 의  합 리  적 배 분  등 을  심 사 기  준 으 로  하 여  심 노  있 게 

검 토  하 였 는 데 , 그  주 요 내 용 은  다 음 과  같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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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 규 모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3 회 추 가 경 정 예 산 ( 안 )의  규 모 늣  기정  예 산  

액 U 09,606 ,322천 원 보 다  13 ,553 ,036천 원 이  증 가 한  1 ,1 2 3 ,159 ,358천 원 으 로  편 성 하 였 음 .

(단 위  : 천 원 )

예 산 액

j

1 기 정 예 산 액

!

겨
~〇~ A  감

a | 고
:그 〇我O 一T ! 비 율

1 ,123 ,159,358 1,109,606,322 13 ,553 ,036 ! 1 .2%  증

□  세 입 예 산

네 입  예 산 은  국 가 브 닫 수 입  9 ,137 .477  외 워 . 지 방 자 치 단 래 일 반 호 !게 부 단 스 입  ᄏ/)00  위

원 , 지 방 자 치 단 체 교 육 비 특 별 회 계  부 담 수 입  1 ,7 9 9 ,5 5 9 천 원 으 로  편 성 되 었 는 데 ,  그  관 별

재 원 내 역 은  다 음 과  같 음 .

(단 위  : 천 원 )

장  관  별 :그 0)1O —1 구 성 비  (% )

|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8,925 ,733 65.8

국 가 부 담 수 입  국 고 지 원 금 211 ,744 1.6

! 소  계 9,137 ,477 67 .4

법 정 전 입 금  | 2 ,116 ,000 15.6

지 방 자 치 단 체 일 반 회 계 부 담 수 입 | 비 법 정 전 입 금 500,000 3.7

I 4 :  계 2.616 ,000 19 .3

| 재 산 수 입 1 ,564,5務 11.5

지 방 자 치 단 체  교 육 비 특 별 회 계  1 사 용 료  및 수 수 료 수 입 89,744 0 .7

부 담 수 입  I 잡 수 입 145 ,230 1.1

| 소  계 1 ,799,559 13.3

주 민 (기 관  등 )부 담 수 입 및 기 타  i 기 타 지 원 금 0 0 .0

합  계 13 ,553 ,036 ]〇0.()

□  세 출 예 산

세 출 예 산 은  학 교 교 육  9 ,4 4 7 ,9 4 4 천 원 , 교 육 행 정  1,6的 ；79()천 원 , 기 타 경 비 토  2 .438 .302 

천 원 으 로  편 성 되 었 는 데 , 그  관 별  내 역 은  다 음 과  같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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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  별 ; 금 액 1 구 성 비 (% )

I 유 치 원  i 0 0 .0

초 등 학 교  i 5 ,213 ,803
시 __ _나_ 1 38 .4

학 교 교 육

I 중 학 :a 755 ,510 5.6

고 등 학 교 3 ,246 ,543 24 .0

특 수  획1 교 232 ,088 1.7

기 타 학 교 〇 0 .0

소  계 9,447,944 69 .7

교 육 행 정

교 육 청  | 512 ,790 3.8

지 역 교 육 청 i ,154,0Uu 8 .5

교 육 지 원 기 관 0 0 .0

소  겨1 1 ,666 ,790 12.3

기 타 경 비

지 방 채 상 환 0 0 .0

제 지 줄 금 0 0 .0

예 비 비 2 ,438,302 18 .0

소  계 2 ,438,302 18 .0

합  계 13 ,553 ,036 100 .0

〇  주 요 사 업 별  예 산 편 성  내 역

〇  학 교 신 설 1 2 8 ,0 0 3 천 원

• 2 0 0 5 년 신 설 교 (금 능 초 ) 1 2 8 ,0 0 3 천 원

〇  다 목 적 교 실  및 학 교 도 서 관 6 ,1 0 0 ,0 0 0 천 원

• 특 별 교 부 금  시 설 (초 4, 고 2 ) 6 그 0 0 ,0 0 0 천 원

〇  기 타 시 설 1.589,7 7 0 천 원

• 학 교 급 식 시 설 (중 2, 고 4) 3 4 0 ,0 0 0 천 원

• 학 교 보 건 실  현 대 화 (중  1) 2 0 ,0 0 0 천 원

• 교 직 원 사 택  보 수 (1 7 동 ) 1 0 6 ,0 0 0 천 원

• 호 우 피 해 시 설 복 구 비  (]_ 교 ) 1 0 ,7 7 0 천 원

• 동 광 초  롤 러 경 기 장 1.113 ,0 0 0 천 원

〇  교 육 정 보 인 프 라  고 도 화 2 .3 0 9 ,6 0 0 천 원

• 교 원 용  컴 퓨 터 (중 137, 고 U 2) 2 9 8 ,8 0 0 천 원



• S  습 용 a 퓨 터 ( 실 고 )
교  육  활 농 지 원

• 학 교 경 영 능 력 배 양  교 장 연 수 니 ()명 》

• 연 구 시 범 학 교  운 영

• 교 육 현 장 안 정 화  토 론 회

• 학 교 체 육 활 동  지 원 (중 1)

• 특 수 교 육  진 흥 (4 교 )

• 실 고 생 장 학 금  지 원

• 대 안 교 육  위 탁 기 관  지 원 (4 기 관 )

〇 기타사업
• 대 학 수 학 능 력 시 험

• 중 등 교 원 임 용 후 보 자 선 정 시 험

5 9 4 ,2 0 5 천  원

K 000 천 원  

3 5 ,0 0 0 천 원  

7 0 ,0 0 0 천 원  

99 ,9 1 0 천 원  

2 3 2 ,0 8 8 천 원  

14 .273천 원  

128 ,484천 원  

39及6 0 6 천 원  

3 1 0 ,6 0 6 천 원  

8 3 ,0 0 0 천 원

나 . 종 합 의 견

금 번  2 0 0 3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서 에  • 세 출  저}3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은  특 별 교  

부 금  등  국 가 부 담 수 입 과  지 방 자 치 단 체 일 반 회 계 부 담 수 입 .  재 산 매 각  수 입  등 을  세 입  재 

원 으 로  하 여 , 다 목 적 교 실 ，학 교 도 서 관  현 대 화  등  쾌 적 한  교 육 환 경 조 성 을  위 한  시 설 사  

업 지 원 과  교 육 정 보 인 프 라  고 도 화 를  위 한  컴 퓨 터  구 입 , 기 타  대 안 교 육  기 회  확 대  등  

교 육 활 동  지 원 에  중 점 적 인  목 적 을  두 고  세 출 예 산 을  편 성 하 였 는 바 .  금 번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은  적 정 히  편 성 하 였 다 고  판 단 됨 .

다 만 ， 예 산  배 분 에  있 어  가 능 한  한  지 역 간 ■， 학 교 간  형 평 성 과  공 정 성 이  유 지 될  수  있 도  

록  노 력 하 여  주 시 고 , 다 목 적  교 실  등  시 설 사 업 의  경 우  일 선  학 교  현 장 에  적 합 한  위 치  선 

정 등  학 교 별  중 장 기  시 설 사 업 계 획 을  수 립 하 여  보 다  계 획 적 으 토  교 육 시 설 이  배 치  될 

수  있 도 록  주 의 를  기 울 여 야  할  것 으 로  판 단 됨 .

6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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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 이  심 사 결 과 를  보 고 합 니 다

2003. 12. 5.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간  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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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6)

의안번호 제 160 -4  호

의 결
녀 월 임1 *  ，c f .  xzL

2003. 12. .
(제 160회 )

결 의 문  채 택 의  건

제 출 자 성 영 용  교 육 위 원 외  5 명

제 출 년 월 일 200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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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채 택 의  건

발의년월일 : 2003. 12. 4.
발 의 자 : 성영용 교육위원외 5명

1. ~T 12T

〇 신 행 정 수 도 특 별 법 •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법  및 지 방 분 권 특 별 법  등  3 대 특 별 법  
의 조 속 한  제 정 을  촉 구 하 여  완 전 한  교 육 자 치 를  실 현 하 고 자  함 .

2. 제 안 사 유

〇 신 행 정 수 도 건 설 특 위  구 성 안 이  2 0 0 3 . 11. 2 1 . 국 회  본 회 의 에 서  부 결 됨 으 로  

써 신 행 정 수 도 특 별 법  등 3 대 특별법  심 사 가  지 연 되 고  있는  바,

〇 우 리 나 라  교육은  세계에서 유 래 를  찾 아 볼  수  없을 만큼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 방 교 육 은  낙후되어, 지방과  수도권의  교 육 격 차 가  점증하고  있어,

〇 신 행 정 수 도 특 별 법  •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법  및 지 방 분 권 특 별 법  등  3 대 특별법  
의 조 속 한  제 정 을  통하여  올 바 른  교 육 자 치 를  실 현 하 고 자  함.

3.  주 요 내 용

°  국 가  장 래 를  위 한  냉 철 한  판 단 과  대 승 적  차 원 에 서  신 행 정 수 도 특 별 법 을  조  
속히  제 정 할  것.

〇 교 육 주 체 들 의  의견수렴  없이 진 행 되 는  지 방 교 육 자 치 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  
는 정부의  개악논의를  즉각  중 단 할  것.

〇 교 육 위 원 회 를  독립형  의 결 기 구 로  하여  올 바 른  교 육 자 치 를  실 현 할  수  있도  
록  지 방 분 권 법 을  제 정 할  것 .

〇 정 부 와  국 희 에 서 는  헌법이 보 장 하 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을  이념으로  완전한  교 육 자 치 를  실현할  것.

〇 국 회 의 원 들 은  국가의  미 래 를  위하여  금 년 내  3 대 특 별 법 을  제 정 할  것-

^  저U 6 0 -4  土

4 . 결 의 문  : 붙 임 과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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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우리 교육위원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 
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 한 특 별 조 치 법 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이 2003. 11. 21.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 
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

지금  우리나라  교 육 은 z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교육은  낙후되어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참여정부에서  주진하고  있는 신행 
정수도특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분권득별법  능 3 대 곡할 »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1만 6천여 교 육 가 족 과  150만 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첫째，국가  장래를  위한 냉철한  판단과  대승적 차원에서  신행정수도특별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둘째,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 
합하려는 정부의 개악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교 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여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  제정을  촉 구 한 다 .

넷째, 정부와  국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이념으로 완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촉구한다 .

다섯째,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금년내 3 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 0 0 3 년 12월 5 일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장  이상일, 부 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훈, 성 영 용 ，송대헌, 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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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0回 忠淸北道敎f?寒 臨 時 f?

豫 算 • 決 算 小 委 1  會

2003년 12월 1일 《월요일》 11시 19분 

議 事  B 程 (재160회 임시회 재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____________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m 시 19분 개회)

⑯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 리 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 므 로  제 1차 에산 • 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 19조의 규정 

에 따 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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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저U 항 위 원 장 선 출 의 건 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 법 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厂없습니다 . ” 하는  위원 있 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 천을  받도록



[재 160회 -제 1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하겠습니다 .

위원장  후보자를  주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⑩ 이기수 위원

김남훈  위왼을  주천합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 원 장 으 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 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위원 

장으로  선출되 었 음 을  선포합니다 .

선출되신  위 원 장 님 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직 무 대 행 ， 위원장과  사회교  

대 》

⑩ 위원장 김남운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뽑아주  

신 소임을  충실히 해서 저13회 추경예산안  

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 .  간사선출의건

(11A( 21 ^)

⑩ 위원장 김남운

이어서 의사일정  저1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⑩ 이기수 위원 

송대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⑩ 위원장 김남분

송대헌  위원님 추천에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 ” 하는  위왼  있 음 》

송대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 출 하 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하는  위원 있 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 

랍니다.

•  간사 송대헌

김남훈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간사로서  

예 산 •  결산소위의  임무를  충실히 잘하겠  

습니 다.

감사합니다 .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22분)

⑩ 위원장 김남분

다음은  의사일정 저 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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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 겠습니다 .

[제 160회 -재 1 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우선 유인들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12월 4 

일 2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저|3회 추경에  

산안을  심 사 하 려 는  것입니다 .

이 러 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 의한  바대로  가 결 되 었 음 을  선포합니다 .

•  참 조 : 의 사 일 정 안 (별 첨  U

(■ 에  실 음 》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 

월 4일 14시 저1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에산안  세부심사에  들 어 가 도 록  

하겠습니다 .

저U 차 에 산 •  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 감사합니다 .

U 1 시 23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 남 운 ， 간사 송 대 헌 ，

위 원 고규강, 성영용, 이기수.

〇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 장  김전원,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픽관리과장  안용균 .

※ 부 록

-  에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一  2 4 1  —





第160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2 號

豫 算 • 決 算 小 委員會

__ __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2월 4일 (목 요 일 》 13시 59분

議 事  B 程 《재160회 임시회 재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 세출제3회 추가경정매산안

附議된 案件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Af 59g  7«SJ)

■ 위원장 김남운

성원이 되었 으 므 로  제 2차 에 산 •  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 니 다 .

오놀은  2003년도 제 3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세 부 심 사 와  의결읊  하도록  하겠습니 

다.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세출재3회추가경정이산안 

⑩ 위원장 김남운

의사일정  저U 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ᅳ 세 출 제 3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을  상 정합니다 .

먼저 본  예산안  작성의 주관과 장 인  기 

획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 도 록  하겠습니  

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  기픽관리과장 안용균

기 획 관리 과장  안용균입니  다.

개 요 설 명 을  드리기  전에 저 희가  3회 추 

경예산안을  제 출 한  후에 부 득 이 한  사정이 

생겨서  수 정 에 산 안 을  제출하게  되었습니  

다. 수정에 산 안  사유하고  주 요 내 용 만  다 

시 말 씀 드 리 겠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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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유는  저희가  추경에산안을  교■육 

위원회에  제출한  후인 12월 1일날 교육인  

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됐  습니 

다. 그 내역은  대안교육기회  확대내실화  

를 위해서 프로그램개발비  1억 2 ,848만 

4,000원이 교부되었고,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경비가  4,037만 5 ,000원, 그리 

고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원비가  1 ,905만 

9,000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

이중에서  대안교육기회  확대내실화를  

위한  대 안 교 육 프 로 그 램 개 발 비 는  양 업고둥  

학교의 4개기관에서  저희가  배부해드렸는  

데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띠!문에 부득  

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서  수 정에산안을  제출하게  되 

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수 정 예 산 안 을  제출하면서  

도에서  저희한테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15 

억 7,600만원과  시도세  5억 4,000만원이 

예산보 다  중액됐기  때문에  같이 요번에 

수 정 예 산 안 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3회 추경에  대한 추경예산개요  

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수정에산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3회 추경예산  

개요  유인물이  있습니다 .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참 조 : 2003년도 세입 • 세출 저|3회 추 

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 

(별책  3)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⑩  위 원 장  김 남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질의순서는  위원님들  편의대로  순서없  

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⑩  성 영 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

주요사업  29쪽에 과학실업과의  실고생  

장학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 대성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환된지가  

지 금  몇 년되는  겁니까?

⑩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김겸 

1학년하고  2학년은  인문계 과정으 로  되 

어 있습니다 .

⑩ 성 영 용  위원

그러면  장학금지원은  3학년 한 테 만  주는  

겁니까?

⑩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김검

대성고등학교에서  3학년만  남았기 때문



에 장학금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문계중심 

으로  학교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27명 추가 

된 겁니다 .

⑩ 성 영 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산에  넣지 않고  연말에 3 

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주는  이유가  어떻 

게 되는  겁니까?

⑩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김겸 

지 금  말씀드린  대로  실업계고등 학 교 토  

운 영 을  하다가  1학년, 2학년 인문계고등  

학교로  하니까  실업계에  대한  장학금신청  

을  하고  누락이  없어야  되는데, 인문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되어 가 

지고  연말이 되니까  그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

⑩  성 영 용  위원

누락된  사 유는  어디 도교육청의  잘못인 

가요? 아니면  대성고등학교의  잘못인가  

요?

⑩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김겸

대 성 고 등 학 교 가  신 청을  했으면  되는데 

신 청 을  안해서 저 희 가  그걸 챙겨야  되는  

데 두 군데다  저 희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

⑯  성 영 용  위원

알겠습니다 .

그 리 고  또  하나는  사항별설명서  153쪽 

에 이건 가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

다마는  재 정 융 자 특 별 회 계 로  차 입한  차입 

금에 대한 차입이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

지금  금 리 추 세 가  지금  ’ 99년부터 지금  

까지 계속 떨어져서  일반  대출도  은행대  

출이 리스크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6 .2%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 그  전에 

한 9% 되던 것이 지 금  현재 우 리 가  ’ 99년 

도에 차입한  연이자나  2000년도에  한 연 

이자나  4 .83현로 계속  유지되 고  있는데, 

시중  금리가  인하■럼에 따라서 우리 도교  

육청에서  재특에  대해서 융 자 한  금액에  

대한 특별이자쁠  조 정을  그 쪽 하 고  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  

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

재특에  대한  금 리 는  재정경제부에서  정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사항은  아닙니  

다. 다만 이 이자  전액이 국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 희 들  자체 재 원 은  금리 

가 높다 하 더 라 도  추가로  부담하 는  거는  

아니라는  걸 보 고 드 립 니 다 .

⑩ 성 영용  위원

일단 우리 기 채 상 환 금 이 니 까  일반적으  

로 보기에는  우 리 가  부담을  많이 지는  입 

장이 되어서 또 금리의  추 세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에  

는 안좀았기 때문에  금리조정  방향이 있 

는지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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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 

다.

⑩ 위 원 장  김 남룬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 고규강  위원님  말씀하세요 .

⑩ 고 규 강  위원

고 규 강  위 원입니다 .

중 등 교 육 과  소관인데  3가지만  질의를  

하 겠 습 니 다 .

사항별설명서  51쪽, 주요사업설명자료  

23쪽 내용인데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사 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에산  1 

억 3, 721 만 1 ,000원 대 비 8,300만원을  중 

액 요 구 하 였 는 데 , 그 내 역을  보면은  출자  

단가  인상  및 시 험 과 목  중가로  인한 출자  

부담금이  5 ,300만원이고  채점단가  및 응 

시 인 원 중 가 로  인한  채점부담금이  3 ,000만 

원 입 니 다 .

그중  응시  인원을  보면 당초의 2 ,700명 

을  에상했는데  3 ,100명이 응시하여  400명 

이 중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중액 요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난  11월 30 

일 중 등 교 사 시 험 에 는  3 ,086명이 원서를  

제 출 했 으 나  856명이 결시하고  시험에  응 

시한  인원은  2 ,230명으로  당초의 예상인  

원 보 다 도  오히려 470명이 적은  현상이 되 

었습니다".

따라서  3 ,000만원을  증액할  것이 아니 

라 470명에 대한  채점부 담 금 을  감액해야

[제 160多卜재2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30일에 실시한  임용고시  보 

는 날에 그날에는  결시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그날  시험보 는  현장의 문제는  

결시한  사람  그런 에측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  것까지 모두  인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왔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낸 이미 

원서를  낼 적에 낸 그  돈을  저 희 가  보내 

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시한  사람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  다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채 점 부 담 금  채 점을  

하는데  숫자가  줄 었 으 니 까  3 ,000만원 그 

거는  할 수  없는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채점 부 담 금 은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  교 육 국 장  김전원  

채점은  저희가  여기서 보 1!  적에 결시 

한 사람까지  매는  것이 아니고  그 결시자  

답안지까지  일단 다  올라가서  같이 뭐라  

고  그러나  0MR카드가  모두  다 같이 올라  

가서 처리가  됩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결시한  사람까지요?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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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 같이 울라가서  처리가  됩니다 .

•  고 규 강  위원  

카드로 .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예.

⑯ 고 규 강  위원

응 시 한  사람은  전부  결시가  되어도  올 

라간다  올라가면  돈을  다  받는다  명수대 

로.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다만  주관식이  있습니다 . 직접 답안지 

를  쓰 는  그 것 은  0■ 카 드 처 럼  거기를  거치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아마  감되어 

서 다시 확정되어서  내 려올  걸로  이렇게  

예 상 하 고  있습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그만큼?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예.

■  고 규 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고  남신초등학교  다목 적 실 을  

어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몇 가 

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 그  학교에  현재 가장  지을  수  있는 

적당한  장소로는  연식정구장  금년도에  

8,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답니다 . 

따라서  연식정구가  남신초등학교의  지정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짓는다는  거

는 금년도에  8,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다 

시 짓는다는  건 또  어 렵고, 이래서 뒤편 

에 후문으로  들어가서  장소를  해도  모자  

라고 천상  담장  밖에 벽을  헐고서 지어야  

되는데,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말씀이 후 

원외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담장  옆으로  

1 ,200평 있답니다 . 1 ,200평이 들어가는데  

다목 적 실 읊  지어 보 려 니 까  농 구 대 나  ■ 드  

볼을  할 수 이러한  강당이  못돼요 . 다목  

적교실이  못되어서  후원회에서  1 ,200평을 

어떤 기업체 가  사 려고  그런  답니다 . 그걸 

팔아서 보 래 주 겠 다  이 랬 는 데 ， 저 하고  성 

영용  위원님이  가셨는데  저희들이  블  적 

에나  학교에서  보는  측 면 이 나  음성군 교 육  

청에서 보는  측면에  있어서 그  땅을  팔아  

서 안되고, 그  땅을  후 원 회 가  가지고  있 

는  땅을  학교에서  사 들 이 는  게 도교육청  

에서 사 들 이 는  게 교육 환 경 시 설 면  쪽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지 적 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녀 오 고  교장선생님이  운 영 위 원 회 하 고  

총동문회의  간부들을  소집을  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 만약에  후원회에  

서 도교육청에  그  재 산 을  넘겨줄  경우에  

는 그만한  대가의 다 목 적 실 을  짓는데  더 

중 액을  해 주겠다  이렇게  중액을  하고서 

답변을  했습니다 .

왜 그 러냐  하 면은  그게 30만원씩 계상  

을  해도  3억 6 ,000만원인데  그 땅을  팔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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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서 다목적실을  지을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하나는  거기에  어떤 집이라든가  

상 가 라 든 가  기업체가  들어왔을  적에 교육 

환경이 시설이 교육환경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게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생각  

하 기 에 는  그  땅을  후원회에서  도교육청  

재 산 으 로  흡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간 부 

담금만 큼  더 강당을  다목적실을  짓는데 

지원해  주 는  게 어떤가  이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음성군  지방자치단체에서  5 ,000만 

왼을  다목적실을  하는데  더 주기로  했답 

니다 .

따라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 요 .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앞으토 .

⑩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 획 관 리 국 장  입니다 .

지금  남신초등학교  강당부지를  위해서 

학부모회  쪽에서 가지고  있는 후원회쪽에  

서 가 지고  있는 재산  기부채납건에  대해 

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음성군교육장하고  학 

교 장 님 하 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가능성 여부를  회신해드리겠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 

분은  어떠한  경우든지  다목적실이든  보통  

실이든  간에 지방 자 치 단 체 나  민간인으로  

부터 재정투입이  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 급 하 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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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5 ,000만원을  부담을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에산을  더 지원해  

주고  그만큼, 두 번째로  땅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그것도  헌 

금화에  대한  가치 그거를  저희들이  감안  

해서 학생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  

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 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고 규 강  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 해 주 시 기 를  바라  

고, 또 한가지는  일선학교의  교 장 들 이 나  

타 시 • 도의 교 장 선 생 님 들 이 나  문 제 가  되 

는 부분인데  뭐냐하면  교장이 어떻게  보 

면 시골에  가면 면단위 지 역 에 서 는  기관  

장입니다 . 그런데  기관장읊  하다  보 니 까  

그 학교의 운 영 위 원 장 님 이 라 든 가  자모회  

장 님이라든가  총동문회를  했을  때 이  경 

조사비나  어떤 참석 모임에  갔을  적에 경 

조사비를  부담을  하는데, 인천서 결정된  

것을  보면 교 장 업 무 추 진 비 를  지 급 대 상  범 

위를  거긴 정해줬더구만요,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정해렸냐  하면 본 교교직원, 본교  

교육발전에  공이 큰  학부모, 인천시내  교 

장, 정년퇴임하시는  교장의 송공비, 시지 

역 교육청 근 무 자 ， ■본•교에 근무하 다  최근



전근간  교직원  등등해서  요러한  사람에게 

는 학교장이  자 율 적 으 로  근데 거기는  학 

급  수에 따라  240만원서부터  이렇게 1년 

에 쏠  수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활동비를  

정했는데, 제 가  보 건 데 는  면장이나  지서 

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다  월■동비률 지 

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 장 선 생 님 들 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이 또 자기 

개인 돈이 쓰 기가  싫은  사 람은  참석을  안 

하시 고 , 또  하더라도  행사가  많으니까  또 

는 가는데  많으니까  작게 주고  이렇게 하 

다  보 니 까  참석을  제 대 로  안하려고  한답 

니다 .

그러면  학교경영의  자 율화  이러한  판단  

에서 우 리 가  교직계의  권위를  살리기 위 

해 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사회에  자주  

참여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 

든  문 제 점 을  교육에  관한  걸 PR하 고 ， 또 

한 협의해서  학교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된 다는  이 교장들 이 , 어떤 구속력 있게 

쏠 수  없게픔  이렇게  만들어 묻으로  해서 

충 청 북 도 는  교장선생님들이  감사에 나와  

서 지 적 을  한다고  그래요, 충청북도 .

어떻게  됐는지  모 르 지 만  하나하나  못 

쓰게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에로  청주 

시의 한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장님이  오시고  장학지도를  온 게 아 

니고  학교에 어떤 건축을  짓는데  그런 것

율 둘러보 시 고  오셨다가  식사률  할 적에, 

물른  교육장님이  식사를  당연히 내시는  

것도  율바른  방향이지만, 내집에  온  손님 

또는  우 리 학 교  내에 운 영 위 원 이 나  또는  

자 모 회 장 님 들 이 나  어떤 손님이 왔 을  적에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대접을  해야  되는  

더}, 이게 일절 없으니까  교 장 선 생 님 봉 급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사생활에도  써야되 

는데 그런  모 든  것을  지 출 하 다  보니까  어 

렵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훨■동비를 지 출할  수  있는 

이러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서 곤란하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 

청북도는  어떻게  생각하 고  계시는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

•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기 획 관리 과장  안용균입 니 다.

학교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  금액은  

단가가  전국이 똑같습니다 . 기본이 교당  

연액 240만원에다가  교직원  인원수  추가  

인왼수롤  플 러 스 하 도 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어느  학교나  기본은  똑같습니다 .

다만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도  지금  말 

씀하셨는데  교육부  지 짐을  보면 사실은  

사적인  경조비라든가  전별금  뭐 이런 개 

인적인 거는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적인  거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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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 로  지역사회의  어떤 행사나  또는 

학교의 어떤 간부를  맞고  있는 학부모님 

들의 행사  이 런 데 는  당연히 지 급율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한되어  있습니까?

⑩ 기 획 관 리 과 장  안용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 

다. 지침에  그런  개인적인  것은 저희가  

제 한 을  두 었 습 니 다 마 는  지 금  구체적으로  

뭐는  되 고  뭐는  안된다고  저희가  지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

저 희 가  지금  교육부에 산 편 성 이 나  집행 

지 침을  그대로  보내는데  거기에 자체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낸 거는  없 

고 ， 지 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전국 

적으로  제 한을  받는  그런 사적인  문제 요 

런 것 만  제 한 하 고  다른  것은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감사과장  

님 안오신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들이  사 

적인 문 제 로  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  

고 또  써서는  안되고, 공적으로  쓸수  있 

는  범위를  공문을  어떻게  내려 보내시든  

가 해 서 ， 이게 왜냐하면  일선의 초 •  중등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40년을  살 

아오다  보 시 니 까  조그마한  거라도  욕을 

얻어먹을  걸 안얻어 먹으려니까  배포도  

없고 또  그거 감사에  지적되면  자존심  상 

하고  이러니 까  안쓰려고  그런다는  거에

요. 그런 걸 해결해  달라 저한테  여러 사 

람들이 모인데서  건의를  했는데, 그거를  

잘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 범위내에서  공 

적에 활용되는  부분은  활동비로  쏠 수  있 

게 이렇게  해줘야지  활동을  하고  핀위도  

올라가고  그러지  전혀 참석을  안하고  그 

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앞으로  

는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어요 . 이상입니  

다.

⑩ 위 원 장  김 남 분

고 규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문하세요 .

예.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⑯  이 기 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

지금  우리가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심의하  

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읊  당초에  제출했  

다가  12월 1일날 특별교부금이  다시 와서 

추가경정  수정예 산 을  다시 또  제출했습니  

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주시청소 년 수 련 관 , 

충청북도  청소년자원  봉사선터  이렇게  해 

갖고서 4기관에  우리가  아주  교육 부 서 부  

터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된  게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금  청 주 시청소년수  

련관과  충청북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2 개 

단체 및 수련관에  대해서는  전허 제 가  알 

지 못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쪽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



을 한 겁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정해  

서 충청복도교육청에  지원된  금액인가  그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⑩ 교 육 국 장  김전원  

교 육 국 장  김전원입니다 .

제 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법  28조나  동법시행령  54조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충북에도  

양 업 고 등 학 교  같은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 

기에서  대안학교에  수 용할  만한  학생들을  

모 두 다  수 웅 을  못합니다,

저희 충 북 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해당  되는  법령을  적용해 

서 대 안 교 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시 • 도에서  대안교육대상자를  그냥  저희 

충북의  경우로  하면 1년에 한번정도  별도  

로  모아서  공동으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 이 외 에 는  특별한  교 육 을  할 기회가  없 

습니다 .

그걸  교육부에서  하나의  대안교육  내실 

화확대  추 진 계 획 을  세워서  시 . 도 별로  대 

안교육 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교육  프로  

그 램 을  개 발 할  수는  있는  기관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저 희 가  도내에서  

주 천 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에  올려서 이 

런 계픽이 있습니다 . 신청한  기관에서 우  

리는  대안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 

게이렇게  지도하 겠 다  하는  프로그 램 을  계 

획을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

그것을  교육부에  제출해서  거기서 요러 

요런데는  되겠다  해서 지 정 을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 그게  3개 기관인데  그  내용  

이 청 소 년 수 련 관 이 라 는  것이 청주시에서  

솔밭공원에  설치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 

니다 . 그것을  청주시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 니라  주성대학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안교육을  받을  그런 학생들을  

그런 수준의 학생들 을  지 도한  경험도  있 

고 해서 그쪽에  프 로 그 램 율  개 발 •  위탁하  

려고 합니다 .

그거 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  터 거 기서도  

청소년  지도를  잘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  

램을 개발해 보 겠 다 고  계획을  냈고요 . 미 

평 중 .고 등 학 교 는  뭐 아 시 겠 습 니 다 만  그 

3기관을  저희가  계획을  받아  가 지 고  율렸  

더니 거기에서  프 로 그 램 개 발 을  위탁하 는  

것이 좋겠다  해서 3개 기관으 로  선정을  

했습니다 .

•  이기수 위원

다음은  에산성립이  전 사용내  역 율  제출  

했습니다 . 보 니 까  7억 8,000만원 에산성 

립전 그러니 까  사용했는데  그게 보니까  9 

월 26일자도  있고  9월 25일자  사용도  있 

고 집행한  것 1〇월 11일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가장  최근이 11월 27일 게 가 

장 최근  건데, 어떻습 니 까  이게 에산을  

성립이전  사 용 한  에산에서  추 경 예 산 을  편 

성 한  것은  그 이후에  처음인  얘기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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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여!. 기척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

지 금  여기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은  지난  

번 2회 주경이  :署■난 다음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지 금  3회 추경이 되는  

겁니다 .

•  이 기 수  위원

그  사이에 는  추경이  없었던 거죠.

⑩ 기 픽 관 리 과 장  안 용 균  

그렇 습 니 다 .

⑩ 이 기 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 습 니 다 .

⑩ 위 원 장  김 남 분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송대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⑯ 간 사  송 대헌  

송대헌  교육 위 원 입 니 다 .

현장방 문 을  했던 부분  한 2가지만  간략  

하게 말씀을  드 리 겠 습니다 .

우선  청주고등학교의  도서관신축현장을  

동 료 위 왼 님 들 과  방문을  했는데 위치가  우 

리위원들이  적절치를  못하다  근데 대안은  

우리가  제 시를  못 했습니다 . 왜 도서관의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

하나는  운동장  제일 폴편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선생 님 들 이 나  학생들의 동선이 가

장 먼곳에 도서관이  위치되어  있다고  하 

는 것, 또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나  주 5 

일제 수업 등을  감안할  때는  우 리 가  지난  

번에 교육감님도  강조하셨는데  교무실과  

같은 위치에 학교도서관이  위치해 야  된다  

이건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새로  짓게 

됨으로써  운동장  제일 가세에 위치해  있 

고,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큰 대도로변  

옆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소음이  상당  

히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그래서 이런 동선의 문제, 접근성의  동  

선의 문제하고  그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 

해서의 소음의 문제 등등해서  우 리 가  적 

절치 못하다는  지 적 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써 이곳이 좋다고  하는  대안도  

우 리가  잡지 못했어요 .

그래서  흑시나  전문가들이  볼  적에 한 

번 확정짓기  전에 흑시 그러한  부분이  청 

주고등학교위치률  봐  가지고  문 제 를  히{결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착수한  것 

이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문제를  용의보다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당부드려서  위치선정을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요, 소중한  우리 예산을  쓰 는 데  

두 번째는  봉정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이 봉정초등학교  가보시면  다 아시겠 지 만  

아주  사방이 다 아파트나  주택으로  곽 짜 

여져 있어서 아주  여유있는  공간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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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더러, 거기가  아마  60학급이나  되어서 

38명을  수용하는  아주  과밀지역의  학교입 

니다 . 학생수도  많고  학급수도  많고 또 

그  학교가  오래 전서부터  우리 롤러 우리 

충북에  금메달을  아주  잠 많이 안겨다  주 

는  롤러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그  학교가  

수 십 년 간  롤러양성의  아주  산지입니다 . 

보람된  그런  곳이거든요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장하던  시절 

에서부터  숙원사업이  원가  하면 롤러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 역 주 민 과  학생 모두를  

위해서 운동장  트 랙 을  이렇게  콘크리트  

포 장도  요구하고  줄기차게  해 왔는데  아 

마 그것이  이루지지  못했는데요 .

요번  다목 적 교 실 을  운동장이  협소한데 

다가  많이 차지하 고  나면 운동장이  많이 

비좁을  뿐더러, 그  다목적교실이  설계가  

이게 올 라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에  비어있는  1충  공간을  포장을  한다 

든 가  운동장과  연계해서  시설을  갖■추어 

준 다 고  한다면, 롤 러 실 습 도  운동의 장도 

되고  지역주민의  체 육 센 터 도  될 수 있고 

또  작은  면적의 운동장 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될 수  있는데 요번 계상 

된 에산에 는  아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 

는  것 같아요 .

우리 교육위왼들이  어떤 예산을  삭제할  

진한은  있지만  더 보탤 그런 진한은  우리 

교육 위 원 한 테  없는  것으토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우리 국 

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구상이  이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주어서  우리 영구 

한 좀은  시설을  검토해  볼  용 의가  계신지 

한 가지 묻 고  싶고요 .

세 번째는  보은에  동광초  롤러 경 기 장 율  

다 녀 왔 습니다 . 많이 진척이 되 었 더 라 구  

요. 트 랙 이 라 든 가  많이 이런 부분이  진척 

이 되고  포 장도  되고, 그 위 치 도  좋고  규 

모도  국 제 규 격 으 로  해서 내년에  전국체전  

이 우리 충북에  유치될  적에 빨리 좋은  

롤러경기장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 

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근데  내년에  전국체전을  한다고  볼  적 

에 조금  현재 진행되는  에산만  가지고는  

물론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 

은데, 트랙  안쪽은  다 정리가  됩니다 만  

트랙 바깥에 있는 것이 전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준 비 가  안되어 있 

고, 또 하나  전국대회률  치 룬 다 고  할 _  

에는  그  들어가 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합  

니다 . 차량  두 대도  통과하기  어 렵고  그 

래서 아마  거기 사유지 땅이 있는 것 같 

은데 그런 진입로에  대한  계획도  흑시 가 

지고  계시는지, 현재 예산의 반영된  건 

가지고는  그런 진입로라든가  그 주 변 을  

포장하는  그런 부분의 에산은  본 우I 원은  

안돌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계획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에산통 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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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서  듣고  싶습니다 . 이상입니다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 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고등학 교  신축부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 

는 과정에서  제 가  한번 헌장을  직접 보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교장선생  

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봉정 초 등 학 교  다목적실  아래 

층에 롤 러 스 케 이 트 장 을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지금  에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즉 

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저희들이  

더 검토는  해 보 겠습니다 .

한 실 례로  창신 초 등 학 교  다목적실을  지 

을 때에  저희들이  수영장을  한번 밑에 해 

볼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 니까  강당  

시 설 보 다  수영장시설이  한 3배정도  에산  

이 더 들 어 가 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 

서 이것도  예산이  강당보다  적게 들어간  

다면 고 려도  해볼  수 있겠지만  위치나  이 

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이 시설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 

울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보 은  동광초등학교  롤러스케  

이트장 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1억이상  

을 투 자 를  하게 되면은  롤러시설은  큰 문 

제가  없습니다 . 다만  진입로  부분이 종전

진입로롤  계속  쓰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 

한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이 내 년도  전국 

체육대회에  시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 

기 때문에  도에 의존하기가  상당히  어렵 

습니다 .

그래  당초에는  그거를  군하고  도하고  

교육청이  같이 부담을  하기로  계 획을  세 

폈었던  건데 전국체전  장소로  빠 지 는  바 

람에 도에서 지 원 할  근거가  없다  그래가  

지고, 어려운데  불구하고  군에서 5억을 

대렸고  나머지 부 분을  저희들이  지 금  에 

산을  편성해서  완성을  시켜려고  합니다마  

는, 도로  부분도  저회들이  교육청에서  일 

방적으로  예산을  부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다만  

그 거 는  저희들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⑩ 간사  송대헌

전국체전  경기장으로써는  제외되어  있 

군요, 현재로써는 .

⑩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여I . 그렇습니다 .

⑩ 간사  송대헌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⑩ 위 원 장  김남분  

송대헌  위•린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진옥경 위원님?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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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감님  의임을  하셨는데  어저넉 

에 일제히 지역 뉴 스 에 서 는  도교육청  공무  

원들이 개입한  의혹을  뉴 스 로  보도하고  

있고 또 교육 감 님 도  소환할  에정이라는  

이런 보 도 를  접하면서 우리 충 청 북 도  교 

육계가  다시 한번 또  그런 신 뢰 를  회 복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잃어버리고  있구 

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저 자신은  에산에  대해서 잘 이 

해가  적다고  생각해  왔지만 은  작년 1년동  

안 교육 감 선 거 롤  중심으 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신문보도리'든지  이런 것들이 제 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올 라온  이런 여러 가

지 시설사업  계 획 이 라 든 지 ........ ..

⑯ 위 원 장  김남운

진옥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에 

산심의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 다 른  말 

씀하지 마시고 .

⑩  진옥경  위원

에산심의의  투명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서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 르 고  방망이 

블 두드렸는가  이런 생각들과' 함께 주무  

로는  이런 형평성이나  투 명 성 을  더더욱  

저는  추긍하면서  에산 심 의 를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특히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  지 

적을  하셨지만  남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입

니다 . 음성의  남신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것 같은데  지난번  9질 24일 

날도 발명공작실을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또 다시 여기에  다목적 교 실 을  짓고 

있습니다 . 이런 예산이  올 라 온  것에 대해 

서 너무 한쪽에  치중된  것은  아 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 울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청 주 고 등 학 교  같은  경우  도서관  

을  학교를  지정해서  에산이  내 려 오 는  것 

인지 여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청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시설에  대 

한 지원이 지난번에  제 가  에산심의때  지 

적을  했둣이 직 영 전 환  햇수도  다른  학교 

가 더 직영전환희망의  햇수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청 주 고 등 학 교 는  더 늦 는 데 도  불 

구하고  급 식 시 설 을  개 •보 수 하 는 데  에산  

을  투입하고, 이 번 에 도  또한  이렇게  장소  

조 차  여러 가지 문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도서관건립의  예산이 구래여  이 청주  

고등학교에  집 중 되 어 야  하는가  하는  것에 

저 로 서 는  이것이  공평한가  하는  그런  의 

문이 들고, 또 한  고등학 교  지 금  부분에서  

도서관  활 용 도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 

사률  해보시고  지금  청 주 고 등 학 교 를  도서 

관건립  기 금을  그  쪽에 배정을  하셨는가, 

실질적 으 로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의 현실 

이 학교가  들 나 고  나면 8시, 9시 되고  또 

그  이후로  학원으로  달려가든지  자율학 습  

을  할 때에  학교도서관이  거의 쏠모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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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그런 이 야기들조차  나오는  마당에, 

족정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기 픽 관 리 국 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

음성읍내에  지금  학교  중에서  남신초등  

학교  다목적실이  지금  없습니다 . 그런데 

그  쪽에 남신초등학교가  학생수나  또  지 

역 여건으로  뵈•서는 다목적실이  꼭 밀요 

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지역교  

육청 에 서 도  그렇게  판 단을  해서 다목적실  

을  짓게 되는데, 진옥경 위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457개의 학교를  동일한  에산을  

동일하게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선 

순위로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들이 지난번에  발명공작실  부분  지어준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다목적실을  지어주  

니까  형평성이  눈에 띄지 않느냐라는  염 

려를 해 주신 것 같고, 청주고등학교도  

급식실  중축예산을  주면서 도  도서관시설  

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문제가  되 

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희들  

이 다목적실을  정할  때에는  우선 지역적 

인 배려 그 다음에  학생수라든가  그 다음 

에 교실이나  그 다목적실이나  급식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 160화 -재 2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감안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돼 

요. 이 시설사업이  어차피 이게 다소의 

주 관은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이 

라•든가 공  • 사립이 라■든가 초 • 중 • 고 등 학  

교라든 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 여 건 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보는  견지에  따라  

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학교도  있고 

때로는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중투자가  1년에 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 습 니 다 마 는  저희돌  그 런  부분이  

없도록  최 대한  노 력을  해보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저 는  앞으로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

또 한  학교급식담당  하시는  평생체육과  

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좀전에  청주고등학교는  2006년도에  직 

영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세명고  

둥학교는  2005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도  예산까 지 는  직 영전환하는  

학교까지  모두  시설설비  개 *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정으로  지금  시설예정으로  다 잡고  있 

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⑩ 학 교 보건 •급식담당 함정기 

학교급식  담당 함정 기 입니 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 고 등 학 교 하 고  세명 

고 등 학 교 는  저희들이  97년도 이후에  고둥  

학교급식  확대하면서  기존 구내식 당 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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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 지금까지  시 

설비 라 든 가  기구구입비를  지 원 을  안해줬  

습니다 . 안해준  학교는  환경개선차원에서  

지 금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전환에정인  옥천여 

고 나  청주여고, 중앙여고, 미원공고는  언 

제 이것들 을  기구교체나  시설 확 충 읊  해주  

실 에정인지요?

⑩ 학교보건 •급식담당 함정기

미원공고는  내년서부터  한다고  학교에  

서 희망이 들어와  가지고  요번에  3억 

4,000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 

머지 학교는  해당년도에  교육부에  저 희 들  

이 예산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받아서  

희망년도에  직영으로  전환할  에정입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직영전환이  단지 시설만의  그런 

확 충 만 으 로  직영전환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양사라든지  이 

런 것들의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⑩ 학교보건 •급식담당 함정기 

일 단은  중 • 고등학교는  희 망급식 이 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착보차원에서  지금  일 

시에  학보하기는  어렵고요 . 정원확보  문 

제 는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될 테 고  저희들  

은  소규모학교  한 500명이하  되는  학교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는  학교  그런 학교 

를  선정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인건비를

학교에서 지 원 하 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 

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오창고, 미원공고, 괴산  

고，세광고, 오징•중, 세광중 은  영양사롤  

배치하지 못합니까?

⑩ 학교보 건  •급 식 담 당  ■ 정 기  

지금  위탁급식학교로써  지금  하고  있는 

데요 . 만약에  직영으로  전환하면  일용직 

으 로  쏠 수밖에  없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일용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에산은  어 

떻게 됩니까? 2004년도  추경에  반영합니  

까?

•  학 교 보 건  •급 식 담 당  함정기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

⑩ 학 교 보 건  •급 식 담 당  함정기  

지금까지  중 • 고등학교  인건비는  자부  

담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급식비 안에 포함됩니까?

⑩  학 교 보 건  •급 식 담 당  함정기  

예. 그렇습니  c }.

⑩ 진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확보는  앞으로  

도 교사로  전환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160회 -재 2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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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확 보 를  위해서도  어쨌든  비정규직이  

라도  조 금  열악하지 않은  조건을  가진 그 

런 영양사들을  미리 배치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컴퓨터를  대량으로  보급하게  

되는데 요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에산이라면  2003년도 당해연도  

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03년도  에산이 라 고  보 는 데 ， 컴퓨터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학교교육과정이라  

든지 프로그램에  이용되기  위한  기반시설  

이 라고  보는데,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대 

량으로  되 는  것은  학교학생들을  위한다기  

보 다 는  에산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이 

것들을  여기에  울 량 을  집중  투입하 는  것 

은  아 닌 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⑩  교 육 정 보 화 과 장  박 상 판

교육정  보 화 과 장  박상환입  니 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 

변을  드 리 겠습니다 .

이번에  저희들이  8질달에  교육부에서  

충 청북도내에  96, 97 같은  오래된  컴퓨터 

가 몇 대나  되나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 

습니다 . 저희들이  재될■용차왼에서 자꾸  

그 것 을  고쳐 쓰고  또는  고등학교  거를  낮 

워 쓰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 을  해왔는데, 

96, 97 재활용품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해서 1 ,255대가 있습니다하고  교육인적자

원부로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곳에서 96, 97를 지금  학교  

현장에  교실이 고  놓고  있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까  교육부에서  3억 8,500만원의 교  

부 금을  더 플 테니까  대응투자로써  2대8 

로 11억 2 ,000정도를  해서 너희들이  다 

바뭐 주 겠 느 냐  하는  것이 왔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도  지방비 11억 2 ,000을  

보래고  국고로  인센티브형식으로  주는  3 

억 8,500을 보태서 15억을  들여서  저희들  

이 1 ,255대롤  1 ,006대는  교실현장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를  모니터는  그냥  쓰고  본  

체 만  바뭐주고  또  선생님 들  것도  249대를  

그 러 한  형식으로  바뭐 드리는  겁니다 .

이건  예산이 늦게 교육부에서  얘기가  

되 었고  인센티브형식으로  3억 8,500을  줄  

테니까  대응투자를  2대8로  해라  해서 거 

기에 따라서 노 꾸 컴퓨터를  바뭐주는  겁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핑장히 그 비중으토  볼  때 우리 

지역교육청의  부담이 핑장히 큰데요 . 이 

렇게 연말이 되어도  아주  작은 액수의 교  

육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우 리는  그것에  

대한  8에 해당되는  예 산을  쓸 수  있는 여 

유 는  있는 모양이죠 . 저는  이런 것들이 

평장히  지역에  부담을  주고  하는  것 같은  

데 이것이  너픈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 는  예산에  대한  이 해를  달리하게  되었



습니다 .

⑩  교 육 정 보 화 과 장  박 상 환  

컴퓨터 자체를  노후  PC롤 지 방 비 로  게 

속  바워주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96, 

97년 거도  바뭐주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국 가 에 서 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니까  

대응투자를  해서 해 달 라  해서 어려운  실 

정이지 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학교에  6년, 7년된 컴퓨터를  1 ,255대를 

바 피 주 는  겁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계속  淨임없이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이무에도  계속  컴퓨터는  

교 체 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  별 

로  전부  재원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 어떻 

게 구 입 을  합니까? 이것들에  대한  저는  

핑장히  막대한  예산들이  소요되는데  여기 

에 따른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의 이 

런 부분들 을  어떻게  지 도 하 고  계실 에정 

인지요, 앞으로 .

⑩  교 육 정 보 화 과 장  박 상 환

교육정  보화과장입  니 다.

답변 드리 겠 습 니 다 .

벌써 오래전부터  컴퓨터는  조달등록되  

어 있는  것을  모두  구입하는데  에산  자체 

도  시 * 군교 육 청 으 로  초 • 중 학 교  것 배치 

가 되는  내용은  학교로다가  전부  돈이 나 

갑니다 .

그러면  학교에서 거기에  해당되 는  양만

큼 조달둥룩된  것을  투명하게  학교•장이 

구입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떤 대리점을  

통하거나  전부를  구입해서  나뒤주고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

전부  학교로  배치되어서  교장선생님이  

조달된  대로  그 대로  구 입 을  합니다 . 그러 

니까  저 희 들 은  돈만  배치해주면  교장선생  

님들이 다 하십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그 러 니 까  그런  부분들의  학교의 에산집 

행의 투명성  같은  제 가  지난번에  행정감  

사  때도  자 료를  요 구 했 는 데 요 . 각  조달하  

는  것들이라도  실 질 적 으 로  학교마다  이렇 

게 설 치 해 주는  것은  어떤 대리점을  통해 

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 육 정 보 화 과 장  박 상 환  

그걸 3자 조 달 이 라 고  합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그 렇 습 니 다 . 그렇게  할 적에 그런  학교 

와 그  다음에  3자조달기관과의  어떤 유착  

관계라든지  이런 것 들 은  어떻게  지도하 고  

계시는지  말씀입니다 .

저한테  자 료 #  주 지 를  않습니다 . 어떤 

학교는  내놓지만  안내능는  학교가  태반이 

기 때문에  저는  의 심 하 고  있습니다 .

⑩ 교 육 정 보 화 과 장  박 상 환  

그 것 은  국가에서  이런 조 달 물 건 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간단히 말씀드려서  

감 사 에 서 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재 160회 -재 2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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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습니다 . 그거는  아주  고시된  조달  

가격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절대 조달  

가격을  여기는  10만원에 팔고 여기는  만 

원에 팔고  이런 에는  전허 없는 것으로  

지금  해서 가장  투명성 있이 예산을  집중 

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⑩ 진 옥경  위원

그런데  조달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현물로  그냥  가서 사는  것보다는  싸 

지만  엘범같은  경우들도  조달가가  월씬 

더 비쌉니다 . 그런  부분에서  경쟁입찰이  

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인데, 조달청의  어 

떤 들 건 들 은  믿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은  

어떤 형태라도  거기에 어떤 소지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시는  것은  너무  안이 

한 생각이 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요  

청을  해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교  

육 청 책 임 으 로  이것들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영뚱한데  새나가지  않도록  이 

렇게 지 도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⑯ 교 육 정 보 화 과 장  박상환

지 금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이건  저희들  

이건 국가에서  고시를  적격심사를  해서 

올 라 온  물건이  가격도  싸지만  믿을수  있 

고 현재 가장  투명성은  조달구매하는  것 

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재 ；160회 -재 2 차 예 •결 산 소 위 원 空 !]

®  진옥경  위원

글쎄, 그것이 국정감사에서도  조달가 문  

제 여러 해전에서도  이야기되지  않았습니 

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지 않은데  제 

가 자 꾸  여러 말씀드리게  하지 않고  좀 

지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 

■  교 육 정 보 화 과 장  박 상 환  

예 . 알겠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런  공 

평성과  형평성 부분을  좀더 신 경 을  써주  

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⑩ 위 원 장  김 남분  

예. 진육경 위원님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 록  하겠습  

니다 .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중등교원  임용 

후보자  선정시험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고규강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 습 니 다 . 저 

는 거기서 한 가지만  첨부해서  질 문 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산이  8, 300만원이 중액된  가운데  그 

원인이 중등교원시험  교 과 중 가 라 고  이렇 

게 나와  있습니다 . 제가  보 면은  교 과 가  

애초에  20개 교과에서  33개 교 과 로  늘었 

는데 이 13개 교과가  중가된  이유에  대해 

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애초에  임용고시 

를 치를  때는  사전 계 획 을  다 세워서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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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데 왜 이렇게 교과차이가 나는지 거기 

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⑩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해의 교원임용고시 관련해서 모집했 

던 과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 

다. 그런데 실제 학교의 결원을 그후에 

저희가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임용을 할 때에 결원이 예촉되 

는 그런 예비후보자니까 그 해당되는 과 

를 조사하다 보니까 13개 과목이 늩었고, 

또 하나는 체육의 전공자를 선정하는 과 

정에서 우리 도내에 전공자가 부족해 가 

지고 학생지도에 소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괴■목 수가 

늘었습니다.

⑩ 위원장 김남운

중가교과가 한 두 개라면 이해가 가겠 

는데 20개 교과에서 33개 교과 13개 교과 

가 중가됐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단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 

다 . 차후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 

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⑩ 교육국장 김전원

노력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남룬

사항별설명 서 60페이지 보은롤러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I 기억에는 에초에 에산이 22억 정도 

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헌재 보 

면 16억 1 ,3 0 0만원으로다가 에산이 종결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은롤러경기장에 가서 저희 

들이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이 주어진 16 

억 1 ,300만원 가지고서는 공사가 종결되 

지 않는 걸로 지금 설명읊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종결되지 않는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설명말씀읊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 

다.

•  ?1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은교육장님이 사 

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계획서에는 22억정 

도 되는 에산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부담 

주체가 도청에서는 또 군청에서 상당수롤 

에산읊 보조롤 해줄 걸로 보는 계척이었 

었어요.

그러나 2004년도 전국체전 시설장으로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 

체 에산을 가지고 당초에 트랙만을 뜯 하 

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핑장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은군에서 5 억을 부 

담을 해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 

종적으로 계획을 뽑은 것이 19억 8 ,0 0 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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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듯이 항상 우리가 어떤 특별사업을 하 

게 되면 지역형평성문제를 저희들이 거론 

안할 수가 없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보은 

군 내지는 이쪽 인근에 있는 군에서 선수 

들이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22억정도 

예산을 투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다소 좀 

있는 건축물은 개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또 필 

요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선수육성을 위해 

서 숙소로 만들 그런 계획들은 일단 시설 

이 워낙 열악하고 오래된 건물들은 철거 

하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짜다 보 

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억 1,300만원정도 

되면은 우선은 롤러시설이 갖주어져서 선 

수들이 훈련에 임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선으로 지금 보은군교육청하고 렵의 

를 봤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 

이 점차적으로 시설소요량이 더 필요하다 

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 

니다마는 현재 보은군교육청하고 저희들 

이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 

과를 낼 수 있는 금액이 11억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장 김남운

이 11억 1,300만원 가지고서 공사를 했

을 경우에 제가 알기에는 본부석 뒤편으 

로 주차장이 쪽 들어서게 되는데 그 주차 

장 부분에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포장이 

다른 거 울타리는 같은 것 이런 것은 없 

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 포장 부분은 언제 

가는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에산이 허락•하신다 

면은 완결되지 않은 주차장 부분의 포장 

을 감안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 

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추가.........

⑩ 위원장 김남운 

추가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⑩ 진옥경 위원

먼저 집행한 예산 중에 교육헌장 안정 

화 토론회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토론회 

는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⑩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12월 19일 에 

정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각 지역교육청까지 전부 동시에 합니 

까?

⑩ 교육국장 김전원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이 한 다음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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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교육청 형편맞도록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근데 이게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폭 

을 줄여 보려면 이런 토론회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선 이미 한 지역들도 있습니 

다.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토론회 

가 각자의 이야기만 하는 그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가 쉽습니 

다.

또한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은 아 

주 형식적이고 7,000만된인가 이런 에산 

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 

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도 

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무슨 교육문화회관에 관 

한 공청희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어떤 공공의 자리에 

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이런 것들 

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리라면 가급적 

이면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 

들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에 관련한 무슨 지원금 

액이 있죠.

⑩ 교육국장 김전원

프로그램 개발.

⑩ 진옥경 위원

예. 저는 이런 것들이 교육청 홈페이지

에 율라왔을 때 이런 대안교육 특성화고 

둥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 

회교육기관에서 이것들을 받아 가지고 대 

안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취지로 알았습 

니다.

⑩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 

이 되는 것은 조금 본래 취지에 맞지 않 

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⑩ 교육국장 김전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 

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양업고등학교가 지금 

대 안교육 특성 화고등학교가 아닙 니 까?

⑩ 교육국장 김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양업고 

둥학교 같은데에서 대안교육을 할 학생들 

을 모두 수용 못하기 때문에 지곰 말씀드 

린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기관에 

서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외부학생들을 저기한단 말인가요?

⑩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죠.

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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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적 응  학 생 들 .

⑯  교 육 국 장  김 전 원  

양 업 고 등 학 교 하 고  관련이  없 습 니 다 . 관 

련이  없 고  지 금  저 희 가  위 탁 한  3개 기 관 에  

그 런  학 생 들 을  도 내 에  있는  학 생 들 을  위 

탁 을  해서  교 육 을  하 는  겁 니 다 . 아 까  말 

씀 하 신  내 용이  맞 습 니 다 .

⑩  진 옥 경  위 원

그 러 면  양 업 고 등 학 교 는  상 관이  없 나 요 ?  

여 기 에 는  나 와  있 는  걸 로  제 가  알 았 는 데  

요?

⑩  교 육 국 장  김 전 원  

거 기 에 는  학 교 자 체 의  프 로 그 램 을  가지 

고  학 생 들 을  교 육 을  하 고  있습니  다 .

⑩  진 옥 경  위원

그 러 니 까  그 것 이  예 산이  거 기 에 도  지 금  

결 정 이  되어  있는거  아 니 에 요 .

⑩  교 육 국 장  김 전 원  

거 기 에 도  예 산 이  나 가 고  있 습 니 다 . 이 

에 산 은  안 나 가 지 만  별 도 로  에산이  나 가 고

있 습 니 다 . 이번  예 산 은 ...........

⑩  위 원 장  김 남 운  

저 기 하 면  담 당 과 장 님 이  말 씀 하 세 요 .

⑩  진 옥 경  위원  

너}. 그 렇 게  해 주 시 죠 .

⑩  중 등 교 육 과 장  엄 통 빈  

제 가  말 씀 드 리 겠 습 니 다 .

진 위 원 님 께 서  말 씀 하 신  대 안 학 교 , 그래  

서 아 까  국 장 님 께 서  설 명 드 린  청 주 청 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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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련 관 이 나  충 청 북 도  청 소 년 자 원  봉 사 센  

터 나  미 평 중 •  고 등 학 교 도  거 기 에  참 가 를  

하 고  있 고 ， 또  우 리 가  공 고 를  해서  프 로  

그 램 제 작 에  대 한  내 용 을  신 청 을  받 을  때 

양 업 고 등 학 교 도  신 청 읊  했 습 니 다 .

그 래 서  양 업 고 등 학 교 는  다  아 시 는  바 와  

같이  대 안 교 육  특 성 화 학 교 입 니 다 . 거 기 는  

그  프 로 그 램 대 로  운 영 을  하 고  거 기 에  덧 

붙 여 서  또 이 런  프 로 그 램 을  참 가 한 다 고  

원 했기  때 문 에  저 희 가  교 육 부 에  올 려서  

교 육 부 에 서  인 정 을  해서  허 락 을  해서  요  

프 로 그 램 이  거 기 에  양 업 고 등 학 교 도  참 가  

하게  된 겁 니 다 .

⑩  진 옥 경  위 원

지 원 을  했 다 니 까  거 기에  많지  않 았 던  

모 양 이 네 요 . 그 렇 지 만 은  저 는  이런  것 들  

이 사 실 은  사 회 교 육 의  어떤  프 로 그 램 으 로  

활 용 되 기 를  바 랍 니 다 . 그 러 니 까  교 육 관 련  

단 체 라 든 지  이런  데에서  아 이 들 이  학 교에  

서 받지 못 하 는  교 육 들 을  여러  가지  에 능  

이 라 든 지  그 런  체 험 활 동 들 을  할  수  있 는  

이런  것들이  사 실 은  학 교 교 육 의  보 완 적 인  

성 격 으 로 써  대 안 교 육  위 탁 기 관 을  받 는  거 

라고  저 는  보 거 든 요 .

근데  지 금  이 것 이  고 등 학 교  자 체 가  원 

래 대 안 교 육 학 교 가  이 것 을  다시  하 는  것 

은  조 금  본래  취 지 에  맞지 않 는 다 고  생 각  

하 고 요 . 그 리 고  어 떻 게  보 면 은  이런  것 들  

은  지역의  여기 보면  대 체 적 으 로  청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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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밀집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의 학교의 형태를 띠지 

만 인가툴 받지 못한 그런 학교들도 있습 

니다. 그런 학교지만 평장히 훌륭한 어떤 

교육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어떤 부적응 학생이 아니 

라 좀더 공교육의 어떤 그런 범주에서 채 

워플 수 없는 교육들을 하고자 하는 부모 

나 학생들이 가는 학교들이 우리 충청북 

도에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학교에도 

서로 이야기들을 하셔서 이런 어떤 조금 

이라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로 저기 

하시는 것이 핑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 

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제안말씀 드리겠 

습니 다.

앞으로 그런 범위블 좀 사회적으로 확 

대를 시 켜 주시 기 쁠 부탁드리 겠습니 다.

⑩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남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

(15 시 08분 정蓋|) 

(15시 16분 속개)

⑩ 위원장 김남운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에산안에 대한 협의결과 2003년 

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 

안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 • 세출예산 각각 

1조 1,231억 5,935만 8,000원으로 의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또한 추경에산안 편성에 에쓰신 집 

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 결산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침과 아울리 저|2차 에산• 결산소 

위원희 산회룰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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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남운, 간사 송대헌,

위 원 고규강,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0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통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기픽 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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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을  위 와  같이 작 성 하 고  아 래 와  같이 연 서 함 .

2003. 12.

김 남 훈  7 례
위 원 장





(별 첨  1 》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60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

일 시 부 의 안 건 비고

’03.12.01.

(월)

[제 1차 예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본회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종료 후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3.12.04. [제 2차 예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수 》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14:00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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